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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심사 개요

□ 목 적

○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최저가 입찰과정에서 저가심사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로서

○ 공사·용역·물품 내역에 대해 거래실례가격조사, 적정원가산출, 창의적

공법적용, 적정한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절감과 합리적 저가 심사를

통한 시공품질향상 도모(※부실공사 방지)

□ 운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운영요령(행안부 예규)

○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추진경과

○ '08. 7월 : 계약심사팀 설치

○ '08. 8월 :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공포

○ '08. 9월 : 계약심사 업무개시(도 발주사업)

○ '09. 7월 : 계약심사 확대(시․군․구, 국․도비보조사업 포함)

□ 심사내용

○ 예정가격 결정 前 단계에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심사

○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

□ 계약심사 대상범위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시․도】

• 시․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시․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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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대 상 기 관 심사내용 대  상  사  업 

< 도 >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의회사무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50%이상)

< 시․군 >
▫국․도비보조사업,재배정사업

원 가

▫공사 : 추정금액 3억이상 (시군 5억이상)

▫용역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시·군2억원이상)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

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시

※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시․군․구】

    -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사업, 시․군․구 설립 지방공

기업 사업,시․군․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함

< 충북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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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성과

□ 연도별 심사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계 2,572건 2,474,691 2,325,324 149,367 6.0%

2008 47 13,694 12,801 893 6.5

2009 362 290,124 273,802 16,322 5.6

2010 493 484,390 455,909 28,481 5.9

2011 533 572,588 541,142 31,446 5.5

2012 483 612,283 579,924 32,359 5.3

2013 654 501,612 461,746 39,866 7.9

□ 사업별 심사실적(‘08년~’13년)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계 2,572건 2,474,691 2,325,324 149,367 6.0%

공 사 1247 2,079,156 1,948,233 130,923 6.3

용 역 394 209,021 198,851 10,170 4.9

물 품 931 186,514 178,240 8,274 4.4

□ 2013 기관별 심사실적  
(단위 : 백만원)

기 관 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계 654 501,612 461,746 39,866 7.9%

도

소계 244 107,003 103,189 3,814 4.4

본청,
사업소

189 81,387 78,998 2,389 2.9

지방
공기업

16 15,195 14,074 1,121 7.4

출연기관 39 10,421 10,117 304 2.9

시 ․ 군 410 394,609 358,557 36,052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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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심사 활성화 방안계약심사 활성화 방안

❍ 계약심사제도 시행(‘08년) 이후 공사, 용역, 물품구입의 사전심사로

예산절감에 노력하였으나

❍ 향후 기존의 단순 원가검토 방식에서 탈피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으로

재정 절약은 물론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코자 함

1. 검토배경

○ 계약심사 원가분석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감소 추세

- 계약심사제도의 정착 및 용역사, 공무원의 공사 원가분석에 대한

인식 및 수준 향상 (※ ’09년이후 절감율 6.5% → 5.3%로 감소)

○ 각종 발주공사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기술적 검토여건이 미비

- 설계서의 원가계산, 제경비, 수량 적용 등 단순 검토에서 탈피하여

특수공법이나 현장에 맞는 공종변경 등 기술적인 검토 필요

→ 개선시 예산절감 및 부실방지 효과 극대화

○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군 계약심사 미이행으로 사각지대 발생

- 시군 계약심사 담당자의 업무숙지 미숙, 심사 기초자료 부족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계약심사 누락이나 형식적인 검토로 예산낭비 요인 발생

∙구성(5명) : 시설 3(토목2, 건축1) 행정2

∙검토분야 : 공사(토목,건축,기계,환경,전기,조경 등),용역,물품구입

∙평균심사건수 : 380건/년간

<계약심사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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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활성화방안

1   계약심사 자문단 구성∙운영(건설분야)

※ 근 거 : 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2012. 12. 24.) 「계약심사운영요령」

□ 구   성 → 공무원(건설분야 기술사) 중심의 자문단 운영

❍ 명 칭 : 「계약심사 자문단」- ‘13.10.4 위촉장 수여

❍ 구성인원 : 15명 (도 7, 시군 3, 교수 등 5)

- 위 원 장 : 회계과장(간사 - 계약심사팀장)

- 임 원 : 13명

∙공무원 8명(도로 및 시공기술사) : 도 5, 시군 3

∙전문가 5명(토질 및 건축분야) : 교수 3, 건축사 2

⇒ 계약심사에 따른 중요 사안 발생시 수시 회의 및 검토

❍ 주요업무

- 건설공사 원가심사시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공법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자문

- 계약심사와 관련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 등

□ 운영실적

< 보은 삼산(보청천일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 업 량

- 토공 : 흙깎기 53,830㎥, 터파기 2,583㎥, 되메우기 37,769㎥

- 암거공 : 3.0X1.8(1.7km), 4.0X1.4(56m), 2.0X1.2(6m), 기타 호안공

○ 사업비 : 40억(도급액 29, 관급액11)

○ 자문기관 /일 시

- 충북대학교 정경섭 교수(※ 도 계약심사자문단) 서면심사 / ‘13.10.15

○ 자문결과

- 구조계산 산식오류(구 시방서기준 적용)로 구조물의 안정성 및 설계

재검토 → 구조물 단면적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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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설계상의 불필요한 철근이음 개선시 철근량 감소 효과

→ 철근 8m길이를 최대로 이용한 철근배근 조정

- 단면 변경으로 철근 배근간격(주철근) 조정 : 125mm→ 150mm

- 벽체 중앙부 철근 배근 오류 조정

► 벽체의 휨변이 배면측이 인장이고 전면측이 압축으로 설계되어야 하나

오류 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서 불일치)

○ 조치내용

- 자문결과에 따라 철근배근도 수정 및 내역서. 구조계산서 보완으로 구

조적 안정성에 우선한 암거 구조물 재설계후 심사결과 통보

(※ 철근과다 조정 등 총공사비 약 150백만원 예산 절감)

< 소옥천(월전지구) 재해예방사업외 1건>

 ○ 회의일시 : ’13.11.13(수) 14:00 ~ 16:00/ 도영상회의실

○ 참석대상자 : 도 계약심사 자문단 9명

- 도 공무원 4명, 시군 공무원 3명, 전문가 2명

○ 자문내용

- 재해예방사업에 따른 토공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

※ 하천골재 및 토사 전량 사토(17,000㎥)후 순성토재 외부 반입(30,000㎥)

○ 자문결과

- 하천의 소류력을 감안한 호안공법 적용

. 호안공은 매트리스게비온(780m)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하천의

소류력을 감안하여 결정

. 하천의 수충부 반대쪽은 식생매트, 유수력이 큰 제방쪽은 메트리스

게비온이나 돌망태 등을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

- 하천골재의 재활용 여부등 검토

○ 조치내용

- 도 도로관리사업소 토질시험 의뢰 중으로 시험결과에 따라 하천준설토의

성토재 및 하천골재 돌망태 채움돌 유용 등 처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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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점 검 내 용 】

  ▶ 계약심사 추진실적 점검(공사, 용역, 물품 등) : 5억미만 국도비 보조사업
  ▶ ‘계약심사자치법규‘의 개정 추진사항 점검

     - 개정 고시된 안전행정부예규 제437호(2012.12.24.)의 자치법규 개정 등 추진사항

      ※ 개정내용 : 계약심사 대상사업(설계변경), 심사제외사업 등

  ▶ 도 계약심사 완료사업에 대한 이행여부 및 추진사항 점검

  ▶ 계약심사 관련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 등

2   계약심사 시군 지도·점검 시행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3(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현   황

❍ 시군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일정액 이하(공사 5억, 용역 2억)의 국·

도비 보조사업 계약심사 누락

- 시군 계약심사처리규칙 미개정, 계약심사 및 발주부서 업무숙지 미숙 등

○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계약심사제도 운영성과 ) 달성을 위한

시군의 공동 노력 절실

- 시군의 인력배치 및 지원이 미비함에 따라 도차원에서의 행정지원 필요

 □ 개선내용

❍ 시군 계약심사 부서 지도·점검 시행(연중)

- 시군에서 발주하는 국·도비사업의 계약심사 이행여부 및 집행의

적정성 확인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 도모

 □‘13년 점검실적

< 점검 내용 >

< 점검결과(위반사항)>

    ◯  도 계약심사 결과 임의조정 및 심사 미의뢰 등 위반행위

     - 도에서 계약심사후 확정 통보한 내용과 상이하게 시군에서 원가

제비용 임의조정, 수량조정, 내역삭감 등 임의 처리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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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심사 대상사업 조정(안 제3조)

    - 1회 설계변경 금액 →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누적금액)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계약 및 입찰을 하는 경우í신설)

  ○ 계약심사 제외사업 조정(안 제4조) 

    - 조달발주사업 및 재해복구사업 추가

     • 원가제비용 임의 적용(4), 내역금액 조정(9), 일상감사로 계약심사 재
조정(1), 선발주후 후 계약심사의뢰(1) 

   - 계약심사 완료후 발주기간 경과로 재심사 대상사업이나 계약심사 

의뢰없이 임의 발주 ( 00공공하수도 건설사업)
   - 국도비, 광특예산에 대한 계약심사 미이행 사례 발생 (5건)

   ◯ 시군 계약심사규칙 개정 미이행

    - ‘12년 12월 개정고시된 행안부 예규(제437호)의 변경사항 미고시    

∙ 계약심사는 지방재정법 및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심사대상 및 심사결과는 의무적 적용사항임

∙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일상감사는 계약심사로 갈음함

{업무처리절차}

<계약심사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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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 계약심사 담당자 1인배치로 심도있는 검토여건 미흡

     - 계약심사 업무가 시군별로 감사관실, 재무과(회계과) 등에 분산되

어 감사업무나 계약업무와 병행함에 따라 심도있는 검토가 지난함

   ◯ 「원가심사지원시스템」부재 및 계약심사 정보 미흡

     - 원가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상용프로그램(EST,EMS,EBS)

을 구비하지 않고 단순한 엑셀작업에 의지함으로써 계약 심사업무

의 처리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됨

       (도 → ‘08년도 EST,EMS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심사업무에 활용)
    - 계약심사담당 1인이 각종 분야(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용역설계 등)

의 심사를 담당함으로써 표준품셈, 개정고시내용, 물가정보, 원가계산 방

식의 변경 등 수시로 변동되는 설계자료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어려움  

      → 계약심사 오류 발생

  ◯ 자치법규 미숙지 및 계약심사 방법, 기초자료 등의 부족으로 단순한 

원가검토 수준의 형식적인 계약심사가 이루어짐

    ➩ 원가심사에 필요한 상용프로그램 구입(시군) 및 도차원에서의 업무

연찬, 심사정보의 공동활용 방안등 개선이 필요함

< 개선할 사항>

  ◯ 도 계약심사 결과 위반사항(제비용, 물량, 금액 등 임의수정) 시정

 ◯ 업무연찬회 및 계약심사 자료의 공유 추진→ 계약심사 담당자의 역량 강화
    - 시군의 여건상 단기간에 심사업무의 개선이 불가능함으로 담당자 

연찬회 개최 및 도 ↔ 시군간 자료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계약심사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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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  반  기(7월) 하  반  기(11월)

일    시 13.07.17(목) 13:30 ~ 17:30 13.11.29(금) 13:30 ~ 17:30

장    소 충북발전연구원 대강당 충북자치연수원 대강당

참석대상 계약심사, 발주부서,농촌공사담당자 계약심사,발주부서,용역설계사

참석인원 80명 90명(시군담당56, 용역설계사 35)

  ◯ 계약심사 및 발주부서 담당자 워크숍 개최 (상·하반기 시행)

- 원가검토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 교육 및 토론

- 발주기관별 실제 사례에 근거한 적정한 설계기준 대안 제시 등

<‘13년실적>

3  계약심사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추진배경

○ 계약심사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구입에

대해 사업발주전 원가검토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로

○ 상당 부분이 품셈 적용 오류 및 과다 물량 산출 등 반복되는 설계오류가

많아 심사부서↔발주부서↔용역설계사간 계약심사정보의 공유를 통한

설계오류 ZERO화 추진 필요

⇨ 전국지자체중 최초의 계약심사 열람시스템 구축

□ 계약심사 개요

○ 처리절차

   
발주부서 → 용역설계사 → 발주부서 → 계 약

심사부서 → 발주부서

(설계의뢰) (설계서작성) (설계서검수) (심 사) (조정내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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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결과액 절감액 절감률

계 2,572 2,474,692 2,325,325 149,367 6.0

2008년 47 13,694 12,801 893 6.5

2009년 362 290,124 273,802 16,322 5.6

2010년 493 484,390 455,909 28,481 5.9

2011년 533 572,589 541,143 31,446 5.5

2012년 483 612,283 579,924 32,359 5.3

2013년 654 501,612 461,746 39,866 7.9

○ 연도별 심사실적 현황
[단위:백만원.%]

○ 심사결과 통보서

- 심사결과서(hwp)

∙ 제비용산출(일반관리비,기타경비,환경관리비,이윤 등), 단가산정,

수량산출, 공법적용 등 부적정 사항 조정

- 심사 수정설계서(xls) :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등

○ 주요 지적사항

- 제비용 산출오류

∙제경비율(%)의 변동사항 미적용, 내역서와 제경비율 중복적용

- 품셈적용 및 내역산출 오류

∙설계기준에 부적합한 내역 적용, 수량과다 산출, 공법선정 부적정

단가산정 오류 등

□ 계약심사 열람시스템 개요

 ○ 계약심사 자료의 D/B구축 및 웹기반 열람시스템

- 2008년이후의 1,540건의 계약심사 자료(심사결과서, 심사내역서)의

D/B구축

- 시도행정시스템 및 홈페이지(web server)를 통한 열람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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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계

- 도↔시군↔용역설계서간 계약심사 열람시스템 공유로 오류 최소화

  
         ∙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심사기법 공유를 통한 최적의 설계 도모

○ 시스템구성

□ 실행방안

○ 계약심사 열람시스템 활용대상 (계약심사 및 발주부서, 설계자)

- 14개기관 65업체

∙ 도본청 및 사업소 25개부서, 12개시군 72개부서, 도내 설계용역사

65개업체 등

※ 활용실적 분석 및 시스템 보완으로 향후 민간에게 자료 개방

용역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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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예시(※오가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 분야별검색(공사,용역등)

∙검토대상 사업과 유사한 D/B검색으로 심사결과 참고

  <검색화면>

※ 발주유형(공사,용역,물품구입)별 검색

<사업개요>

- 첨부화일 : 주요심사내용요약서(hwp), 수정내역서(xls)

  ① 첨부화일 : 주요심사 내용요약서(hwp)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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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첨부화일 : 주요 심사내용요약서(hwp)

②첨부화일 : 수정내역서(xls)

※ 심사결과 내역서(총괄내역,설계내역, 일위대가등) 설계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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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검색(문서에 포함된 주요단어) >

※ 키워드 검색으로 ‘데크설치’ 가 포함된 공사명을 찾아서 심사결과 내용 및
설계 참고자료 활용이 가능

※ 키워드 검색으로 ‘데크설치’ 가 포함된 공사의 심사결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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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심사 제도개선(안전행정부) 추진(14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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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 사무실 면적 적용 부적정

(1) 품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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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가계산서 : 직접노무비 829백만원적용

(3) 내역서 가설사무실 수량 조정(3억~9억 적용)

- 가설사무실 230㎡→180㎡

- 기자재 창고 80㎡→60㎡

- 숙소 100㎡→80㎡

(4) 가설사무실 손율 조정

< 품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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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공사는 예정공기 18개월로

12개월~24개월 사이에 놓이므로, 직선보간법 적용 31.5% 적용

   비례식에 의거 x를 구하면 : 6:12=x:13   x=6.6   ∴ 구하는 손율은 25%+6.6% = 31.5%

2. 동상방지층 수량 산출 부적정

1) ○○군 ○○~○○간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 (심사 절감율 : 19.03%)

설계내역서내 동상방지층 45cm→24cm 조정

충주 측후소 Z=  =788≒790mm

설계동결깊이(노상동결관입허용법 적용)

설계동결깊이 Z=790×0.75%=592mm

- 동상방지층 (592mm-350mm=242mm)

∴ 동상방지층 45cm→24cm 조정

2) 적용근거 :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2012.8월 국토교통부)

◯ 최대동결깊이는 다음 한국형 동결깊이 예측식에 의해 산정한다.

        √
     Z : 최대동결깊이(mm)
     F : 설계동결지수(℃․일)
     C : 동결지수에 따른 보정상수

18-12=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24-12=12개월

x

38-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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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동결지수의 산정은 20년간의 기상자료에서 추위가 가장 심하였던

2년간(즉, 동결지수의 최대 2년치)의 평균동결지수로 정한다. 만일 20

년간의 기상자료가 없으면 최근 10년간의 최대동결지수를 동결지수로

산정한다.

◯ 설계동결깊이는 노상동결관입허용법에 따라 최대동결깊이의 75% 사용

(적 용)

• 설계동결깊이 청주 Z=  =505mm×0.75%=379mm

표층(50mm)+기층(100mm)+보조기층(200mm)=350mm를감안하면

청주권지역은 동상방지층 3cm로 보조기층 두께로 포함하여

200mm + 30mm =230mm로 적용함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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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형 포장설계법(KPD) - 2011.12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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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가 비목 적용시 유의사항 

1) 사급자재대 중 노무비,재료비, 경비 적용시 비교

<예시> 초기우수처리시설 : 1억원 한 품목만 비교

※ 설치시 필요한 토공은 별도 산출

① 노무비+재료비+경비 적용시

❍ 노무비+재료비+경비 적용시 제경비

- 간접노무비 등 9개 항목 적용

- 일반관리비 6,790천원, 이윤 7,494천원 - 총공사비 140,20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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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비 적용시

❍ 경비 적용시 제경비

- 건설기계대여, 환경보전비, 하도급 대금 3개 항목 적용

- 일반관리비 6,076천원, 이윤 16,103천원 - 총공사비 135,80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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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료비 적용시

❍ 재료비 적용시 적용 제경비

- 건설기계,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 4개항목 적용

- 일반관리비 6,597천원, 이윤 2,483천원 - 총공사비 130,94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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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비목 조정 비교

<예시> 콘크리트포장 T=20cm L=1,000m 설치시

1안 : 합판6회 포장거푸집 : 1,000m*2개소*0.2m=400㎡

2안 : 콘크리트포장거푸집(T=20cm) : 2,000m

① 합판6회 적용시

❍ 노무비 5,013천원, 총공사비 12,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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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콘크리트포장거푸집 T=20cm 적용시

❍ 노무비 6,968천원, 총공사비 15,716천원

품셈기준 노무비 차이로 인해, 총공사비가 차이가 나며,

동종 공사 단가를 사용할 때, 노무비가 작은 단가를 쓸 때, 총공사비

에서 유리할수 있으며, 공사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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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생 사토의 부적정 처리

 ① ○○군 ○○천  재해예방 사업

• 사업량 780m(1공구 480m, 2공구 300m)

  • 사업계획

- 하천토사 사토운반 (1,7704㎥) 운반거리 L=7.0kn ⇒ 107백만원

- 제방성토재 운반 (26,841㎥) 운반거리 L=7.0kn ⇒ 168백만원

⇒ 실시 설계보고서내 퇴적 토사의 현장 유용 검토을 위한 성토재

시험없이 전부 사토처리

- 하천호안 전구간 매트리스 게비온사용 

【미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지적사항 : 하상 준설토 등 유용계획 미검토

-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상준설토 유용여부를 검토하지 않은채

사토장에 버림(L=5km),

- 제방성토는 10km지점에서 토사반입 계획예정

• 조치사항

- 하상 준설토에 대해 투수계수,액성한계,소성한계,건조밀도 등

공인기관 시험을 통해 재방재료 선정여부 재검토

• 조치결과

-공인기관 시험결과 하상 준설토 제방성토 가능 → 818백만원 예산절감

감사원 지적사례(‘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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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계약심사 주요 지적 사항

    ○ 하천의 소류력을 감안한 호안공법 적용

     - 호안공은 매트리스게비온(780m)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하천의 소유력을 감안하여 결정

     - 하천의 수충부 반대쪽은 식생매트, 유수력이 큰 제방쪽은 메트리스 게
비온이나 돌망태 등을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

    ○ 하천골재의 재활용 여부등 검토

      - 하천골재의 선별로 판매 또는 호안공 채움돌로 활용 방안 등 검토
      - 토질의 변화구간 마다 재료를 채취하여 다수의 공인기관에 선정시험

의뢰 필요함

  ③ 조치사항

   ○ 하천 준설토량이 발생하는 NO.1~NO.7구간(L=240m)에 대하여 도로

관리사업소에 토질시험 의뢰 결과에 따라 제방 성토재로서의 활용가

능성 판단 → 사토 및 성토 등 계획 조정

      ※ 선정시험 의뢰종목 : 입도, 액성한계, 소성한계, 건조밀도 등
   ○ 하천의 호안공은 하천의 소유력에 대한 기술적 검토(도 치수방재과 

권장)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당초 설계상의 매트리스 개비온을 적

용하되 철망안의 돌망태 채움돌은 하천의 호박돌 및 자갈을 유용 

    ○ 당초 하상 준설토의 외부 사토를 주변 농경지의 낮은 지역에 성토함

으로써 운반거리 축소(L=7.0km→L=1.0km)에 따른 예산절감 추진

※ 제방의 재료 (하천설계기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기준)

- 입도는 최대치수 100mm 이하

- 흙은 투수계수 10-3cm/s이하, 소성한계 25%미만,

건조밀도 1.5톤/㎥이상이면 성토재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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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원가계산서 산정 오류

○ 조달청 공사원가제비율은 조달청에서 배포하는 자료로 부처 고시된

요율은 강제성이 있고, 상한치 개념인 요율은 참고자료의 성격이 있음

○ 예산 부족 및 기타 사항으로 원가제비율 임의적용은 도 계약심사시

12개시군의 형평성 및 부실시공 우려로 상한치를 적용토록 유도

○ 원가계산서 검토시 주요 오류사항

- 원가계산서내 총공사비(추정금액=도급액+관급액+부가세)를 기준으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요율 부적정 적용 사례(50억이상시 필히 체크)

<예시>

○○ 도로확포장공사

(총공사비 60억, 도급액 40억, 관급액 20억, 공사기간 24개월)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는 비목별 적용대상금액은 <재료비+직접노무비+

산출경비> 합계액으로 직접공사금액 30억 기준으로 요율 적용

- 간접노무비 8.6%→9.7%

- 기타 경비 6.5%→6.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및 금액 부적정 : 총공사비 기준으로

요율 책정하거나, 관급자관급(현장설치도)을 안전관리비 계상

• 도급자관급 포함시 a,b 값중 작은값 적용

☞ a. (재+직노+도급자관급)*요율 b.(재+직노)*요율*1.2

☞ 도급자관급액 적용시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제외

<예시1>

○○ 도로확포장공사 총공사비 60억, 도급액 40억, 관급액 20억

- 직접노무비 9억+관급액 20억으로 5억~50억미만구간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8%(50억이상)→1.81%+3,294천원(5~50억미만)

<예시2>

○○ 도로확포장공사 총공사비 60억, 도급액 40억, 관급액 20억

- 직접노무비 9억+관급액 20억(도급자관급 레미콘,철근 6억, 관급자관급

낙석방지책, 미끄럼방지포장 등 14억)으로 5억~50억미만구간 적용하며,

- 관급자관급금액을 제외하여 a,b 값 비교 후 작은값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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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비 반영 변경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

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

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16]환경

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 일반관리비, 이윤 요율 부적정 적용

• 원가계산서내 총공사비(추정금액=도급액+관급액+부가세)를 기준으

로 일반관리비,이윤 요율 부적정 적용 사례 (50억이상시 필히 체크)

<예시>

○○ 도로확포장공사

(총공사비 60억, 도급액 40억, 관급액 20억, 공사기간 24개월)

- 일반관리비, 이윤의 비목별 적용대상금액은 <추정가격=총원가(순공사

원가+일반관리비+이윤) 합계액 40억/1.1=36억원임.

- 일반관리비 5.5%(50억이상)→6.0%(50억미만)

- 이 윤 12%(50억이상)→15%(50억미만)

• 일반관리비대상 금액내 관리품목자재대 레미콘, 철근 등을 포함

하여 계상 금지

☞ 시공일정 및 현장 여건에 맞춰 분할 납품 가능하므로 제외

- 퇴직공제부금비 미적용 : 추정금액 3억원이상 반영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전문공사 발주시 제외(시설물유지관리업 교량유지보수 등 특허

공사는 예외 적용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적용 : 공사기간 1개월이상 반영

- 실적단가 적용에 따른 이윤 부적정 적용

• 품셈기준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재료비 제외)

• 실적기준 이윤 :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재료비 포함)

※ 실적단가 조달단가 노+재+경 분리로 최근 품셈기준 원가 계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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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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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 주요 검토사항

【토 공】

∙노상 최종면을 기준으로 성토고 2m이상 연장 50m 이상 구간 동상

방지층을 생략하여야 함에도 물량 계상을 하는 사례

∙성토구간 1m이상 시공시 기존 아스콘 깨기 물량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발파암 비탈면 구간 녹생토 설계 여부

∙낙석방지책은 발파암 및 풍화암의 혼합절토고가 10m이상 구간에 적용

하게 되어 있는데 미달된 곳에 설치되지는 않았는지 여부

∙일반발파를 하여도 되는데 미진동 파쇄공법으로 설계하였는지 여부

∙줄떼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거적덮기로 반영시 예산절감)

∙법면보호공을 설치하는 곳에 낙석방지책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시 계획깍기고에 따라 일정한 높이로 설치하여

야 하는데 이를 초과하여 설치되지는 않았는지 여부

∙사토장 정지비를 도쟈단가의 1/3만 적용하여야 하는데 전체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부지정지시 비다짐성토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녹지대조성단가를 적용

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순성토 토취장의 경우 외부 공장신축이나 창고건축 등 개발행위 현장

에서 운반해 오면서 토취장 복구비, 벌개제근비 등을 반영하지는 않았

는지 여부

∙비탈면보호공법에서 단가 산출시 비탈면 고르기 품이 있음에도 추가로

비탈면고르기 품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여부

∙법면 절취시 브레이카로 시공시 비탈면고르기 품을 제외하여야 하는데

이를 적용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암파쇄방호벽을 절토부 층 10m 이하 구간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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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파쇄방호벽을 기존도로 정비 또는 확포장공사구간이 아닌 도로개설

구간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낙석방지책 시공시 방지책 높이 이하의 암반 비탈면 고르기를 계상

하였는지 여부

∙순성토구간에서 가도의 토공을 유용하였는지 여부(80% 유용하여야 함)

∙낙석방지망의 경우 발파암 및 풍화암의 혼합절취고가 10m 이상인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기준 높이 이하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낙석방지울타리와 낙석방지망 또는 녹생토를 중복 설치하였는지 여부

∙토공 되메우기 무근,철근 콘크리트깨기 공정에 대하여 인력과 장비

조합을 장비100%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 여부(소규모공사 제외)

∙관로 터파기시 동결심도에 맞게 적정 설계되었는 지 여부

【구조물공】

∙횡배수관 최소규격이 1000mm(불가피시 800mm) 미만으로 설치된 곳이

있는지 여부

∙교량 점검시설 과다 설치되었는지 여부(형하공간 H=6.5m이상)

∙구조물 헐기시 무근콘크리트 깨기를 철근콘크리트로 과다하게 적용

하였는지 여부

∙교대뒤 뒷채움 선택층으로 설계되는데 보조기층재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호안블럭 및 L형 옹벽측구, 암거공 뒷채움의 경우 양질의 재료(토사)도

가능한 바 골재로 뒷채움하는지 여부

∙문양거푸집을 옹벽 상,하단 0.2m를 제외하여야 하는데 전체 계상하였

는지 여부

∙옹벽에서 비계수량은 상단에서 0.5m필요없는데 전체 계상하였는지 여부

∙호안블럭 및 L형 옹벽측구의 뒷채움을 현지 양질의 토사가 있음에도

뒷채움 잡석으로 설계하였는 지 여부



- 42 -

∙상하수도 관로 매설시 터파기 경사 및 심도가 관련 규정 및 현장

여건에 적정하게 설계되었는 지 여부(H=1.2m이내)

∙석축헐기를 하고 돌붙임(석축)을 하는 경우 기존 석축량의 50%를 유용

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전체를 구입하여 설치하지 않았는지 여부

∙L형 콘크리트측구 및 성토다이크를 기계화시공이 가능함에도 인력

타설로 설계하지 않았는지 여부

∙암거 비계를 구체 높이가 2.0m 이하임에도 적용하였는지 여부

∙교량 및 박스 설치시 가배수관은 전체연장의 부설비 및 철거비를

산출하고, 가배수관의 50%를 재유용하고 전체연장의 50%에 대한 재료비를

산출하였는지 여부

∙물푸기가 반영된 구조물 터파기시 용수터파기를 수중터파기로 적용

되지는 않았는지 여부

∙기존 교량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 깨기를 하면서 철근 고철공제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철근고제 발생품은 부피기준 0.8%로 계상 80%하며 고재

처리, 50kg/㎥)

∙교량 교명주에 설명판, 교명판을 황동주물로 설치할 경우 도난이 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예전처럼 오석이 아닌 황동주물로 설계하였는지 여부

∙콘크리트 타설에서 펌프카 타설을 인력타설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크라샤장을 도로부지에 설치하고도 부지 임차료를 제외하지 않았는지

여부

【포장공】

∙프라임코팅제를 RSC-3가 아닌 MC-1으로 설계되지는 않았는지 여부

∙순환골재 의무 이행 여부이상(신설 1km이상 -2012.9.28개정고시)

∙아스팔트 포장구간에 미끄럼방지시설인 그루빙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는 지 여부

∙차선도색을 융착식도료로 설계하고 가열형이나 상온형으로 도색하였는지 여부

(백색은 상온형, 황색은 가열형으로 하는 것이 기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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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도로 골재를 동상방지층재로 유용하였는지 여부(동상방지층재는

50% 유용, 보조기층재는 60% 유용)

∙특별한 사유없이 신설도로 포장구간에 미끄럼 방지포장을 설계에

반영하였는 지 여부

∙암절취구간에는 동상방지층을 포설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15cm

반영하는데 일반 토사구간 같이 반영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부대공】

∙가드레일 불필요한 곳 반영 여부(성토고 2m미만, 연장 50m 미만 외)

∙교통안전시설(표지병,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판 등) 제설계(곡선반경 등)

간격대로 설치되었는지, 이중으로 설치되지는 않았는지 여부

∙가설건축물의 현장사무실 규모는 직접노무비 규모에 따라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는지 여부

∙중앙분리대 설치구간에 중앙선용으로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지는 않았

는지 여부

∙방호벽은 환경영향평가나 전략영향평가 검토시 제시된 지역에 설치

하여야 하는데 그 외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시험실의 경우 대상 공사규모에 따라 규모 및 품질관리자를 두었는지

여부

【하천공】

∙소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하폭, 홍수계획고 등

반영 추진 여부

∙하천내 교량가설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하폭, 통수단면, 홍수계획고

등을 맞춰 설계하였는지 여부

∙호안블럭 선정시 현지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성, 시공성 등을 비교 검토를

하였는지 여부

∙하천 호안공법 선정시 유속에 따라 적정 설계되었는지 여부

∙제방둑마루폭및 하천교량 경간장을 하천홍수계획량에 따라 설치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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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용산출】

∙제경비 잡비율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재료비에 사급자재대가 포함하지 않고 제경비를 계상한 경우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할 경우에는 설계내역서에 별도의 안전관

리비를 계상하지 말아야 함에도 별도 중복계상하였는지 여부(야간등,

가설휀스 등)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일 경우 원가계산에

반영하는데 규모가 적은 사업에도 반영한 경우 여부

∙사급자재나 폐기물처리비(상차비)를 총괄표상 제경비에 포함하여 원가계

산을 하였는지 여부 (순공사비에 포함하여 원가계산을 산출하여야 함)

∙설계내역에 세륜세차시설, 오탁방지망, 가설방음벽방진망 등을 반영

하고도 다시 총괄표 제경비에 환경보전비를 계상하였는지 여부

-‘13.10.7 제비율 적용기준 개정으로 중복가능함

∙가설사무소, 중기운반비 등 소요비용을 경비항목으로 적용되었는지 여부

∙도로공사라고 하여 무조건 환경보전비를 0.9% 적용하였는 지 여부

(교량, 터널, 활주로의 경우만 0.9%, 그 외는 기타로 0.3% 적용하여야 함.)

【기 타】

∙설계내역서에 기공식 비용 계상 여부

∙전기(소방, 통신)등 공사가 분리발주 되었는지 여부

∙가공완료된 자재(매트리스게비온 등)을 할증율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는지

여부

∙재료의 할증을 품셈규정보다 과다하게 적용하여 과다설계하였는지 여부

∙공사기간 36개월 손율 53%가 적정함에도 12개월 손율 25%로 계상한

후 3년을 곱하여 면적 및 요율을 과다계상하였는지 여부

∙세륜시설의 세륜기는 사용기간의 손료를 적용하여 설계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되지 않았는지 여부(표준품셈

제11장, 기계화 시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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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장이 최단거리에 있음에도 먼 곳을 선정하였는지 여부

∙시공상세도 설계에 반영되었을 경우 실제 작성 여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1종, 2종시설물이 아님에도

준공도서 작성비를 설계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특정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여 업체에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

∙폐기물의 양이 100톤이상이 됨에도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지 않았는지 여부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용 모래의 할증을 4%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

노상 및 노반용 모래 부설과 같이 6%를 적용한지 여부

∙공사구간내 각종 자재 운반 속도가 적정한 지 여부(‘예: 선택층재은

V1 25km/hr, V2 25km/hr)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 t5 자동덮개시설 설치 0.5분

으로 적용하였는 지 여부

∙중기운반을 시군청 소재지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예전처럼 도청소재지

(청주)에서 운반하는 것으로 하였는지 여부

∙단위를 잘못 적용하여 공사비를 과다계상하였는지 여부(kg단가를 ton

단가로, 또는 ㎡당 단가를 a당 단가로 적용)

∙사급자재(관급자재)를 임의로 관급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였는 지 여부

∙단가 산출서와 공사비 내역서의 단가 금액이 상이하게 계상되어 공사비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

∙모든 공사는 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하고 견적처리시 2개 이상 견적

서를 징구하여 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1개 견적단가로만 산정하였

는지 여부

∙기본계획 설계도가 있을 경우 실시설계 요율만을 적용하여 설계용역

비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기본설계 요율을 포함하여 계상함으로 용역비

과다계상하였는지 여부

∙가공조립품은 할증율이 반영되지 않은 물량으로 하여야 함에도 할증

율을 반영하여 주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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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진시 유의사항

1. 맨홀을 거푸집 조립하여 레미콘을 타설하여 설치하도록 설계되었을

경우 기성제품으로 설치하였으면 변경하지 않는지 여부

2.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 공사임에도

미 신고하였는지 여부

3. 환경관리비와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이중으로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여부

4.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지 여부

5. 도로사업 시행전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등을 적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6. 정기적인 하자보수 검사 및 하자기간만료일 이전 따로검사 이행 실태

여부

7, 공사중지 및 공사기간 연장 적정 여부

8. 교량보수시 교좌장치, 신축이음, 교면포장 공법 선정을 적정하게 하였

는지 여부

9. 교량정밀안전진단 등 용역결과에 따라 차기년도 교량보수 예산확보

여부

10. 협의단가 처리 적정 여부(설계변경 산정단가 + 낙찰율 적용단가/2)

11.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12. 도로유지보수 자재 관리 및 수불이 잘 되었는 지 여부

13. 설계용역 준공시 과업지시서상 성과품이 제대로 납품되었는 여부

14.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적정 여부(물가변동 적용대가, 조정기준일

등), 지수조정율 대상임에도 품목조정율을 적용하여 조정하는지 여부

15. 도로굴착 협의 시 협의조건을 이행 및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여부

16. 예산상 단일공사로 책정된 사업을 여러건으로 분리발주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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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추정가격 100억이상 공사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일 경우

반드시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 요청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미실시 여부

18.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가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는 지 여부

19. 재난관리기금사업 추진시 목적외 타용도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20. 퇴직공제부금을 준공시 정산하였는지 여부

21.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미 실시하였는지 여부

22. 중고자재로 시공하거나, 규격품이 아닌 불량 자재로 시공하는지 여부

23. 관급자재 수불부가 제대로 관리 작성되었는지 여부

24. 최근에 준공된 현장이 정리되어 최종 설계변경 도면과 공사현장이

일치되는 지 여부

25. 현장 확인시 불필요한 정상부에 산마루측구가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26. 관급자재 철근수량 도면과 수량산출서 상이 여부

27. 하천공사 비관리청 공사시 하천공사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받았는지 여부

28. 순성토 및 사토운반거리 적정 여부, 송장 비치 여부

29. 국도비 보조금사업 추진시 사업내용 변경시 변경 승인을 받고 추진

하는 지 여부

3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 지출 여부

31. 우수(하수)관거의 침하 및 정체구간 여부를 위해 CCTV 실제 조사

32. 합판거푸집으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유로폼으로 시공하였는지 여부

33. 총공사비가 5억이상 토목공사의 경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수립여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제2항 규정)

34. 하천내 신설교량을 가설하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

35.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시설계 완료전 소방방재청 및

도에 설계도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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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당초 설계에서 현지여건 변동, 물량 증감, 민원등으로 변경이 되었음

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 되었는지 여부

37. 순성토 및 사토를 할 경우 토취장이나 사토장 선정시 개발행위등 이행

여부

38. 공사추진전 인허가(도로구역결정,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사전영향성

검토 등) 이행 여부

39. 도로점용허가 만료시 연장허가 및 점용료 부과 적정여부

40. 전면책임감리의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있음에도 검토, 확인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 지 여부

41. 토취장 사용료를 실제 사용기간만 지급하였는지 여부

42. 상수도 수질검사 후 부적합개소에 대한 개선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43. 부설한 관 접합시 이상 없는 지, 토압에 따른 관 파손 및 찌그러짐은

없는 지 여부

44. 하천내 구조물 공사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적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부

45. 재해위험지구가 신규 및 해소가 되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지정 및

해제를 하였는 지 여부

46. 재해대책기금 현금출납부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

47. 제방공사의 경우 흙쌓기에 다짐이 되어 있는데 제 장비가 실제 다짐을

하였는지 여부

48. 암 노출이 되었을 경우 현장 검측후 설계변경 조치를 취하였는 지

여부

49. 기성서류가 접수되면 설계도서, 산재 및 고용보험료 지급여부, 환경

보전비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고 시행되거나 납부된 사항만 기성금을

지급하였는 지 여부

50. 상수도 관로 부설시 모래 깔기 시공이 제대로 이행되었는 지 여부

(하천구간 및 양질의 마사토구간은 부설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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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시군 총공사비 10억원이상 신규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 여부

52. 사고 이월된 사업비는 설계변경으로 증액할 수 없음에도 증액이

되지는 않았는지 여부

53. 사업면적이 전략영향평가 검토 대상임에도 사업승인전 사전 협의 없이

공사 추진 여부

54.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시행하는지 여부 확인

55. 공사추진시 측점별 횡단도를 작성하여 물량을 정확히 산출하여야 함

에도 표준횡단면도로 수량을 산출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56. 당초 설계보다 순성토 및 사토에 대한 운반거리가 단축하여 시공하

였음에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확인

57. 실시설계용역의 경우 설계자문일정으로 착수, 중간, 마무리 단계,

예비준공검사를 단계별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58. 사토장 선정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시키고 추후 정산을 하였

는지 여부

59. 사업면적이 3만㎡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 착수전 실시설계 과정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미실시하였는지 여부

60. 환경관리비를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였는 지 여부

61. 공사비 3억이상에 현장은 재해예방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미이행 여부

62. 특허사용 협약체결을 설계단계에서 체결하여야 함에도 사후에 체결한

것은 아닌지 여부

63.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에서는 건설공사(변경포

함)를 할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미실시 여부

64.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경우 도로구역결정고시나 정비계획 등을 고시

및 수립하였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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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도로구역결정고시나 비관리청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았으나 사업기

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여부

66. 설계변경으로 횡단구성 단면이 바뀌어 편입용지 면적이 감됨에도

보상계획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는 지 여부

67. 설계변경시 기존 단가가 있음에도 신규비목으로 보고 설계변경 당시

단가로 적용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68. 설계도서 및 작업지시와 다르게 시공자 임의로 변경시공하거나 확대

시공후 정산 또는 미정산 하였는지 여부

69. 100억 이상 건설공사 임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를 받지

않았는지 여부

70. 공사관련 농지전용, 공작물설치허가,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건

축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 추진하였는지 여부

71. 사업계획 추진중 당초계획을 백지화, 또는 변경하여 용역비를 낭비

하였는지 여부

72. 사업부지 매입을 하지 못해 발주공사가 중단 및 지연 되었는지 여부

73. 품질시험을 하지 않았는데 당초 설계에 계상된 시험비를 잘못 지급

하였는지 여부

74. 예산액을 초과하여 설계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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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심사정보 공유로 부실설계“ZERO化”추진 -52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공법 적용 -54

<전라북도>

•현장확인을통해현장여건에적합한공법선정 -96

•연약지반개량시과다설계한공정조정 -98

•현장실사를통해현장여건에적합한공사방법

조정 -99

<광주광역시>

•주기적으로반복시행되는용역대가적용방법 -100

•청풍동등촌마을배수관부설공사 -101

<대전광역시>

•도로포장공사 ! 공법변경으로예산절감하다 -102

•정밀안전진단보고서분석으로공사비절감 -103

<울산광역시>

•도로경계블록설계및시공지침마련 -106

•데크하부구조틀철재각관설치품개선 -108

•건축물의용도및현장여건에적합한시공방법

개선(울산혁신도시클러스터5 기술센터건립공사)

-110

<인천광역시>

•데크하부구조틀철재각관설치품개선(보도교

설치공사) -112

<강원도> 

•공사현장여건에적합한「신규 설계공법」발굴

시행(한국형도로포장설계법」적용) -56

<경기도>

•현장여건을 고려한 경제적인 공법으로 변경

(비개착식공법→오픈컷으로 변경) -57

•공공발주자체적산기준마련을통한예산절감 -58

- 터파기 기울기(경사) 적용기준,

- 강판구명뚫기,

- 정원석 및 전석쌓기

- 목재데크하부구조틀 설치품 개선,

- 보도용블럭 포장철거 기준

<경상남도>

•전석쌓기(0.3㎥) 적용기준 -67

•목재데크 하부틀설치기준 -71

<경상북도>

•학술용역 등 계약원가심사에 따른』계약원가

심사 기준단가 적용(안) -75

<전라남도>

•철근공장가공품셈기준 -90

•데크설치품셈적용기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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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시책 - 충청북도 》

 계약심사정보 공유로 부실설계“ZERO化”추진

□ 추진배경
 ○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 절감액의 상당 부분이 품셈 적용 오류 및 과다 물량 산출 

등 반복되는 설계오류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아 

 ○ 계약심사부서↔발주부서↔용역설계사간 계약심사정보의 공유를 통해 설계오류의 

   “ZERO化”추진 

□ 주요내용

  ① 계약심사 자료의 D/B구축 및 자료공유를 통한 부실설계 방지
     - 계약심사 자료 D/B구축 및 웹기반 마련으로 도↔시군간 계약심사 및 발주부서의
        심사자료 공유로 설계 오류 방지
  ② 계약심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발주부서, 설계 용역사 교육 실시
     - 상·하반기 워크숍 개최 : 2회(‘13.7월, ’13.11월) / 170명
  ③ 시군 계약심사 지도 점검(전국최초) : 2013. 9. 23. ~ 10. 4(2주간)
     - 12개 시·군 계약심사 지도·점검을 통한 심사기법 전수 및 우수사례 공유

  

□ 추진성과
○ 계약심사 자료의 D/B구축 및 자료공유를 통한 부실설계 방지

    - 대  상 : 2008년이후 계약심사 완료문서 2,276건(심사결과서, 심사내역서)

    - 내  용 : 심사자료의 공동 운영시스템(웹기반) 구축

     ∙ 도↔시군↔용역설계서간 계약심사 자료 공유(웹기반) 및 활용

    - 성  과

     ∙  자료활용 : 17개 기관(도 및 시군 계약심사, 발주부서)

        ※ 운영시스템 활용 및 사용자 매뉴얼 교육 :‘13.11.29(자치연수원 대강당)  

     ∙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심사기법 공유를 통한 최적의 설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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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  반  기(7월) 하  반  기(11월)

일    시 13.07.17(목) 13:30 ~ 17:30 13.11.29(금) 13:30 ~ 17:30

장    소 충북발전연구원 대강당 충북자치연수원 대강당

참석대상 계약심사, 발주부서,농촌공사담당자 계약심사,발주부서,용역설계사

참석인원 80명 90명(시군담당56, 용역설계사 35)

◉ 계약심사 정보시스템(인터넷기반) ◉ 계약심사 정보 열람 및 공유

 ○ 상.하반기 워크숍 개최
    - 개  요

    - 내  용  
      ∙ 조경, 관접합 부설 등 개정품셈 미적용, 과다 수량적용, 구조계산 오류 등 교육
      ∙ 발주자 및 용역수행자 입장에서의 의견 조율 및 애로사항 토론

      ∙ 용역비 및 용역기간 임의 조정 등 발주기관의 기존 일방적인 관행 불식
    - 성  과  
      ∙ 계약심사, 발주부서, 용역설계사 합동교육을 통해 최적성과물 공감대 형성
      ∙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의견(설문병행) 분석으로 개선안 마련

     

○ 계약심사 시군 지도점검

    - 기  간 : 2013. 9. 23. ~ 10. 4(2주간)

    - 대  상 : 12개 시군 계약심사 부서

    - 내  용

     ∙ 계약심사 추진실적 점검(공사, 용역, 물품 등) : 5억미만 국도비 보조사업

     ∙‘계약심사자치법규‘의 개정 추진사항 점검

     ∙ 도 계약심사 완료사업에 대한 이행여부 및 추진사항 점검

     ∙ 계약심사 관련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 등

      ※ 계약심사 사각지대 문제점 도출 및 제도적 장치 마련(규칙개정 등)

      ∙ 3개 우수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 수여(도지사 표창, 시군종합평가 반영 등)  

 ∙ 과도한 용역비 감액이나 설계기간 임의 조정 등 배제

 ∙ 시군의 계약심사 여건 부족으로 연찬회 및 기술전수 교육 기회 확충

 ∙ 도↔시군↔용역설계사의 공동 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개 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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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공법 적용 (강관시트화일→톤백 가물막이+오픈컷)

□ 추진배경

 ○ 서류검토 위주의 원가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공종사업에 대하여 도․시군 담당자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 현장에 부합하는 가시설 공법 제시 등 과다 설계를 조정하여 공사비 절감에 기여

□ 공사개요

 ○ 공 사 명 : 00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

 ○ 총사업비 : 7,985백만원 (도급액 4,948백만원, 관급액 3,036백만원)  

 ○ 사 업 량 : 공업용수 건설 관로매설 L=10.04km(D300mm), 배수지 V=1,300㎥

               (하천 횡단 3개소 쉬트파일 L=750m 적용)

 ○ 공사기간 :  36개월 

□ 주요내용
  ① 공업용수관 하천횡단을 위한 가시설(Sheet Pile)의 과다설계 확인(1차검토)

   - 가물막이에 따른 가시설(Sheet Pile) 설치 구간을 유량 및 유속이 없는 구간까지 

연장하여 설계함(※ 공업용수 관로 D300mm, L=10.04km)

     ☞ 매립깊이(H=2.0m)를 고려할 때, 하도 전구간 가시설은 과다설계로 현지 확인 검토

  ② Sheet Pile ⇒ 톤백가물막이+Open Cut 대안제시

쉬트파일공법 가물막이(톤백)

  ③ 현장타설 관보호공 공법 변경으로 시공성 대폭 향상 → 개선권고

현장타설콘크리트+거푸집+공업용수관

⇩
플륨관(1000×1000)+콘크리트타설+공업용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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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륨관

□ 추진성과

 ○ 계약심사 담당자+시군 담당자 합동점검으로 현지여건에 맞는 공법 변경

    < 현장조사 실시결과>

    - (당초) 3개 하천 쉬트파일 ⇨ (변경) 쉬트파일(1개소) + 가물막이+Open cut (2개소)

    - 거푸집 설치가 필요없고 부력에 따른 구조물 상승이 없는 플륨관+공업용수관 시공 

      < 효과 > 공기단축과 예산절감

 ○ 심사요청액 : 4,948백만원 

 ○ 심 사 금 액 : 2,403백만원 

 ○ 절  감  액 : 2,545백만원 (절감율 51.43%)

 ⇨ 합동 현장확인, 사례수집, 공법변경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13.11.29)을 통해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

 
◉ 현지확인(가물막이) ◉ 현지 확인(가물막이)

 ◉ 현지 확인(쉬트파일 반영) ◉ 가물막이 공법변경 및 구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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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시책 - 강원도 》

 공사현장 여건에 적합한「신규 설계공법」발굴 (한국형도로포장설계법)

 < 추진배경 > 

 ◇ 시공성․경제성 등 기술적인 역량강화를 통한 양질의 시공품질 향상

    - 구조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역학적․경험적 설계개념 도입

 ◇ 창의적인 계약심사 사전발굴로 현장여건에 맞는 신규 설계공법 적용

    - 현장여건, 공종별 특성 등 심층 분석을 통한 적정원가 산출

▢ 주요내용

¦ 사 업 명 : 반곡~모평 도로확포장공사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2.029km, 라멘교 15.27m, 아스팔트포장 19,127㎡

¦ 사 업 비 : 1,929,790천원(도급액 1,407,890, 관급자재 521,900)

¦ 공사기간 : 730일 ＊계약심사 신청 : ’13.11.19
   < 포장공법 변경 >

* 경제적이고 현장여건에 맞는「한국형도로포장설계법」적용

구    분 당   초 변   경

포장공법 TA법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동결깊이 90cm 58cm (감32)

포장단면

아스팔트 표층 5

90cm
아스팔트 기층 10

보조기층 20

동상방지층 55

아스팔트 표층 5

58cm
아스팔트 기층 8

보조기층 15

동상방지층 30

설계금액 1,930백만원 1,733백만원

예산절감 - 감197백만원(△10.22%)

       ※ 현장실사를 통한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변경 제안(道 심사 → 발주부서)
* 도․시군 담당공무원 워크숍 : 사례발표를 통한 적합한 설계공법 권고

- 시군 자체 계약심사시 건설공사와 관련 최적의 공법(변경) 적용

- 2013년도 계약심사 사례집 → 도․시군 전파 사례활용

▢ 주요성과

¦ 구조․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역학․경험적 설계개념 도입효과 증대

- 설계동결심도 : 표층 5→5cm, 기층 10→8cm, 보조기층 20→15cm, 동상방지층 55→30cm

- 환경비용측면 : 공사시발생하는CO2 약24만톤/년이상저감(소나무 690만그루식목효과)

¦ 설계 반영된 공법의 적절성 심사, 예산절감 및 우수품질 시공성 향상

⇨ 요청/심사액 : 1,930 / 1,733백만원(절감 197백만원 /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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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시책 - 경기도 》

 현지여건을 고려한 경제적인 공법으로 변경(비개책식공법→개착식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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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공공발주 자체적산기준 마련을 통한 예산절감

1. 터파기 기울기(구배) 적용기준 정립(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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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판 구멍뚫기 적산기준 개선(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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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판(철골) 구멍뚫기 단가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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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원석 및 전석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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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재데크 하부구조물 설치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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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도용 블록 포장 철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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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시책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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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시책 - 경상북도 》

    『학술용역 등 계약원가심사에 따른』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 적용(안)

◈ 학술용역 등 원가계산에 따른 인건비, 필요경비등 자체기준

단가를 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계약원가심사업무를 추

진코자 함.

현 실태

현재 적용기준은 ‘11. 8.29자 심사기준으로 그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재 산정 필요.

발주부서 및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따라 경비산출 방법 및

기준단가 상이

학술 용역 등 업무의 특성과 연구분야가 다양하여 연구
분야별 적정 필요경비 산출이 현실적으로 곤란

대부분 예산편성액에 맞추어 원가계산(경비 산출 형식적)

기준단가 적용 필요성

비목별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별 경비적용 객관성

확보 필요 ⇒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

계약원가심사부서의 심사담당자별 통일된 기준단가 적용 필요

용역 완료 후 별도 정산절차가 없어 계약원가심사시 필요 적정
경비 산출이 요구됨.

기준단가 적용으로 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도모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용역 결과물의 연구보고서 활용

시행기준

시행기간 : 2013. 3. 13 ~ 가격변동이 불가피 할 경우

인건비(인건비성경비포함)를제외한본기준단가를초과하지않을
경우심사요청단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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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예외 지역(울릉도 등) : 지리적 여건에 따른 변동이 클 경우
견적가를 조사하여 적용 할수 있음.

과업별 심사기준

   학술연구용역 계약원가심사 기준 - 붙임1

    • 인건비 계약원가심사 기준(36종)

     - 연구 공정별 투입인원, 참여율 기준

     - 연구원 노임단가 적용에 대한 기준 – 기획재정부 예규 제109호.

    • 경비 계약원가심사 기준(7종)

     - 여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전산처리비, 전문가 활용비(설문조사,       

강사료) 등 단가 및 적용에 관한 기준

   폐기물 처리비 계약원가심사 기준 - 붙임2

    • 경상북도 관내 처리단가 기준(3종) 

     - 경상북도 관내 지역별 폐기물 처리업체 처리현황 및 처리단가       

   조사 후 지역 특성에 맞는 처리단가 기준 산정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중 직접경비 계약원가심사 기준 - 붙임3

    • 경상북도 관내 처리단가 기준 (230종) 

     - 현장운영비, 유물정리비, 보고서간행비 등 세부항목에 대한         

단가 등 표준 기준 마련

   의용소방대 피복비 계약원가심사 기준 - 붙임4 
    • 물품구매와 관련해 의용 소방대 피복제조사의 시중 단가를         

조사하여 최저견적 단가를 적용(31종)

   인쇄비 계약원가심사 기준  - 붙임5 

   • 업체별로 세부단가 적용기준(부수, 면수)이 상이하고 인쇄면 재질       

및 방법(양면/단면)이 다양하므로 3~4개 업체의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인쇄기준 단가 산정 (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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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학술용역 노무비 심사기준표

           용역기간별

 용역금액별

기준

투입인원

(명)

참  여  율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1억 이상

1.5억 미만

책임연구원 1 35~50% 25~30% 20~25% 15~20% 10~15% 10~15%

연  구  원 3 60~80% 40~50% 30~40% 25~30% 20~25% 15~20%

연구보조원 2 55~75% 35~50% 30~35% 20~30% 20~25% 15~20%

보  조  원 1 45~55% 30~35% 20~25% 15~20% 15~20% 10~15%

1.5억 이상

2억 미만

책임연구원 1 50~65% 30~40% 25~30% 20~25% 15~20% 10~15%

연  구  원 4 65~85% 40~55% 30~40% 25~30% 20~25% 15~20%

연구보조원 4 55~70% 35~45% 25~35% 20~25% 20~25% 15~20%

보  조  원 1 60~80% 40~50% 30~40% 25~30% 20~25% 15~20%

2억 이상

2.5억 미만

책임연구원 1 65~80% 40~50% 30~40% 25~30% 20~25% 15~20%

연  구  원 5 70~90% 45~60% 35~45% 30~35% 25~30% 20~25%

연구보조원 5 60~75% 40~50% 30~35% 25~30% 20~25% 15~20%

보  조  원 2 50~60% 35~40% 25~30% 20~25% 15~20% 10~15%

2.5억 이상

3억 미만

책임연구원 1 60~80% 40~50% 30~40% 25~30% 20~25% 15~20%

연  구  원 6 70~85% 45~55% 35~40% 25~35% 25~30% 15~20%

연구보조원 6 90~95% 60~65% 40~45% 30~35% 25~30% 20~25%

보  조  원 2 50~65% 35~40% 25~30% 20~25% 15~20% 10~15%

3억 이상

4억 미만

책임연구원 1 75~85% 50~55% 35~40% 30~35% 25~30% 15~20%

연  구  원 7 90~100% 60~65% 45~50% 35~40% 30~35% 20~25%

연구보조원 6 90~100% 60~65% 45~50% 35~40% 30~35% 20~25%

보  조  원 3 55~60% 35~40% 25~30% 20~25% 15~20% 10~15%

4억 이상

책임연구원 1 100~115% 65~75% 50~55% 40~45% 35~40% 25~30%

연  구  원 7 100~115% 65~75% 50~55% 40~45% 35~40% 25~30%

연구보조원 8 100~115% 65~75% 50~55% 40~45% 35~40% 25~30%

보  조  원 4 80~90% 55~60% 40~45% 30~35% 25~30% 20~25%

주) 1. 2010년~2012년(3년) 경상북도 용역원가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함

2. 용역업무의 특성과 연구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금액별, 기간별 표본을 구분하여 작성

3. 참여율은 용역의 특성과 업무별 난이도에 따라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4. 3년간의 자료 기준으로 평균값과 최대값의 참여율 적용 범위 산출

     참여율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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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용역 경비 기준단가표 

비  목 단위 기 준 단 가 비 고

여  비
국내 여비 일.인

v 근무지내 국내출장
  w 4시간 미만 : 10,000원
  w 4시간 이상 : 20,000원

v 근무지외 국내출장
 1. 특별시, 광역시 지역
  w 책임연구원 : 95,000원
  w 연구원이하 : 90,000원
 2. 그 밖의 지역
  w 책임연구원 : 85,000원
  w 연구원이하 : 80,000원
 3. 교통비 
  w 기준 : 철도운임 및 버스운임
  w 예외 : 자가용 승용차 이용 시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국외 여비 일.인 w 국외여비 정액표(숙박비 85% 할인)

유인물비

보고서인쇄비 1부당 w 1부당 최저금액 적용 시중조사가격
인쇄비(책자) 
기준 참조문헌복사비 장

w 흑백 : 50원(A4), 60원(A3)
w 칼라 : 95원(A4), 220원(A3)

전산처리비

컴퓨터사용료 월.인 w 36,666원
컴퓨터, 

프린터기 포함

인터넷사용료 월.인
w 기본 : 28,500원
w 추가 :  4,750원

KT매가패스
시중조사가격

시약용
연구용재료비

연구용재료비 월.인 w 57,801원/월.인
복사용지, 토너

등 포함

회 의 비

위원회 
참석수당

회.인

w 2시간이상 : 100,000원
w 2시간미만 :  70,000원
 ※ 원거리 참석자의 여비 별도 산정
   (공무원여비규정) 예산편성기준

다 과 비 회.인
w 2시간이상 : 7,000원(식비)
w 2시간미만 : 3,000원(간식비)

외래강사수당 회.인

w 일반(가) : 최초 1시간 150,000원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w 일반(나) : 최초 1시간 100,000원
            초과 매시간당 70,000원

경상북도지방
공무원교육원

원 고 료 1면당
w A4 용지 1면당 13,000원
 (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지방행정연수원
원고료 지급기준

설문조사비 설문조사비 일.인 w 46,000원/일.인

통계청 2013년

도급조사원 

기준단가

교통통신비
시내교통비,
전신전화, 

FAX, 우편료
월.인 w 23,996원/월.인 공공요금

주) 연구원 참여율 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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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폐기물 처리 계약원가심사 기준

품   명 적   용   범   위 단위 금 액

폐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

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

크리트

TON 14,400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

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TON 15,100

건설폐재류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

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

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

금속 광물질이 혼합 배출된 상태 

TON 19,500

주) 1. 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별도 금액임

    2.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및 시설의 가동현황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3. 세부 산출근거는 부록 A. 건설폐기물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 원가계산서 참조

    건설폐기물 처리 적용단가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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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격 단위

문화재연구원 

제출내역
시중조사가격

최저값 평균값 가격1 가격2 최저가격

A3 용지 2,500매 box 50,000 50,000 36,381 40,950 36,381

A4 용지 2,500매 box 22,000 25,333 18,545 18,772 18,545

Araldite Rapid 24㎖ 개 37,000 　 5,981 5,218 5,218

B.T.A.(Benzotriazole) 500g 개 14,500 　 15,000 　 15,000

CD 라벨 100장 권 　 　 15,909 15,272 15,272

CDK 520-A 10㎏ 개 170,000 　 170,000 　 170,000

CDK 520-B 10㎏ 개 170,000 　 170,000 　 170,000

CD케이스 　 매 350 　 163 190 163

〔붙임 3〕

문화재 관련 용역 계약원가심사 기준

  굴삭기 임차료 단가 

버킷용량 연구원 A 연구원 B 연구원 C 최저가 비  고

0.3㎥ 350,000 330,000 350,000 330,000

0.6㎥ 460,000 440,000 460,000 440,000

주) 1. 운반비는 제외되어 있음

(단위: 원/일·대)

 덤프트럭 임차료 단가

적재량 연구원 A 연구원 B 연구원 C 최저가 표준품셈

15톤 350,000 350,000 350,000 350,000 573,152

주) 1. 임차료에는 기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표준품셈에 의한 일일기계경비 = 시간당 기계경비 × 8시간/일

(단위: 원/일·대)

  

 기타 현장운영비, 조사재료비, 및 유물정리비 정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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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격 단위

문화재연구원 

제출내역
시중조사가격

최저값 평균값 가격1 가격2 최저가격

Cemedine-C 1㎏ 통 20,000 27,833 15,045 　 15,045

He가스 47L 통 180,000 　 218,181 　 218,181

NAD-10 18ℓ 통 　 　 440,000 　 440,000

OPP테이프 　 개 1,400 1,400 1,200 1,336 1,200

ParaloidB72 10㎏ 개 270,000 　 370,000 　 370,000

Sodium  

Sesquicarbonate. EP
500g 병 13,000 　 15,500 　 15,500

가위 　 개 4,455 　 3,009 3,054 3,009

각삽 　 개 7,000 7,000 6,645 7,263 6,645

각재
외송

(30×30×3600)
개 6,000 　 1,400 1,305 1,305

건전지 AA, 40개 갑 15,454 15,454 9,909 12,300 9,909

걸레 　 장 800 　 900 854 854

게시판 600×900 개 20,000 　 16,918 20,045 16,918

견출지 10매) 세트 636 2,136 909 1,300 909

견출테이프 683-9KP 세트 1,527 　 1,618 1,500 1,500

고무물통 450ℓ 개 50,000 　 40,881 48,181 40,881

고무양동이 　 개 5,000 5,000 4,927 4,654 4,654

고무장갑 　 켤레 1,500 　 1,363 1,181 1,181

고체풀 35g, 12개 갑 10,000 10,484 7,318 10,772 7,318

고추대 1.2m 개 500 750 427 445 427

곡괭이 　 조 12,000 16,000 10,254 11,109 10,254

공DVD 　 매 650 4,978 231 164 164

공기장화 　 켤레 18,000 　 16,363 14,372 14,372

광파기 월 200,000 200,000 350,000 　 350,000

구지형도 　 매 2,000 　 　 2,000 2,000

꽃삽 　 개 1,300 2,150 2,845 800 800

나일론끈
pp로프

3㎜×170m
롤 4,000 　 3,963 4,181 3,963

낚시의자 　 개 12,000 　 11,454 11,454 11,454

네임펜 　 타 7,000 7,000 5,909 5,600 5,600

노트 　 권 727 　 509 727 509

농약분무기 　 개 50,000 50,000 28,972 32,127 28,972

다목적가위 가위로 대체 개 6,000 　 6,645 7,263 6,645

대나무 D60(말구)×6m 개 7,500 　 6,500　 6,500

더블크립 중, 20개 통 3,636 3,636 1,254 1,272 1,254

더블크립 대, 10개 통 3,927 3,927 1,254 1,272 1,254

더블크립 소, 50개 통 2,045 2,045 1,754 2,609 1,754

도끼 　 개 30,000 　 26,227 22,218 22,218

디바이드 6형(SD-6) 개 80,000 　 14,545 15,454 14,545

라미넥스필름A3 　 권 20,000 　 21,363 16,672 16,672

라미넥스필름A4 　 권 10,000 　 11,000 8,036 8,036

라이트박스
PRO SL 

5000-L
개 285,000 　 214,436 236,600 214,436

락카 　 개 1,500 1,750 1,445 1,381 1,381

레포트파일 　 권 2,727 　 2,645 2,754 2,645

로프
pp로프

3㎜×170m
롤 3,000 3,833 3,963 4,181 3,963

로프 6㎜×150m 롤 16,000 　 11,735 15,718 11,735

록타이트 263-250㎖ 통 60,000 60,000 53,690 48,463 48,463

롤휴지 45m×24롤 개 5,363 8,431 9,000 11,163 9,000

링바인더 75㎜ 개 3,818 　 3,090 3,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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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격 단위

문화재연구원 

제출내역
시중조사가격

최저값 평균값 가격1 가격2 최저가격

마스킹테이프 50㎜×40m 개 2,181 2,181 2,390 2,700 2,390

막삽 　 개 7,000 7,200 6,645 7,427 6,645

말통 　 통 4,000 　 3,300 3,809 3,300

망치 돌망치, 소 개 5,000 5,500 5,045 5,127 5,045

매직테이프 리필 12㎜×18m 개 2,037 　 1,590 1,163 1,163

멀티탭 5구 5m 개 15,000 15,000 10,063 10,300 10,063

메모리카드
sd, 32gb, 

class10
개 29,000 　 21,200 23,090 21,200

메스날 No. 10(100개) box 21,500 　 15,290 14,000 14,000

메스날 No. 11(100개) box 21,500 　 15,290 14,000 14,000

메스날 No. 15(100개) box 21,500 　 15,290 14,000 14,000

메스날 No. 20(100개) box 21,500 　 16,200 14,909 14,909

면장갑 40g, 10켤레 타 2,000 2,666 1,354 1,800 1,354

면테이프 50㎝×7m, 50개 box 40,910 　 40,000 38,000 38,000

모래주머니 28㎝×45㎝ 장 200 200 90 131 90

물조루 중 개 3,000 　 2,936 3,127 2,936

물조루 대 개 4,000 　 3,754 3,272 3,272

물탱크2T 　 개 270,000 　 270,000 　 270,000

물휴지 70매×6입 세트 10,000 　 10,400 9,000 9,000

바가지 　 개 3,000 　 881 1,072 881

바디 중 19㎝ 개 290,000 　 210,000 　 210,000

바디 소 12㎝ 개 150,000 　 127,500 　 127,500

반생
혹은 결속선 

#6, 12㎏
롤 25,000 　 15,836 15,500 15,500

반코팅장갑 10켤레 타 3,500 4,666 3,418 3,181 3,181

발굴현장안내판 제작 90㎝×180㎝ 식 130,000 191,666 90,000 85,000 85,000

방안사 24합 롤 10,000 10,000 7,772 9,054 7,772

방안지 전지 장 200 240 101 109 101

방진마스크 3M/1급, 10개 박스 30,000 　 14,272 17,818 14,272

보안경 　 개 7,500 　 5,463 4,909 4,909

보온덮개 1.8m×12m 롤 20,000 　 17,972 19,090 17,972

볼트캇타 18" 개 34,500 　 27,481 28,627 27,481

볼펜/4색 10개 세트 44,000 44,000 34,090 31,709 31,709

분무기 　 개 4,000 　 3,445 3,818 3,445

분무기 호스 50m 개 65,000 　 46,363 46,363 46,363

분진망 1.8m×65m 롤 120,000 　 19,345 27,145 19,345

비계파이프 4m 개 15,000 　 9,900 12,930 9,900

비계파이프 6m 개 20,000 　 14,700 19,010 14,700

빗자루 　 개 1,000 1,300 900 890 890

삼각스켈 SK-TS-30 개 8,181 　 5,918 5,100 5,100

삼각자 30㎝ 개 6,090 　 5,000 4,700 4,700

색소 　 통 8,000 　 7,272 　 7,272

생수 　 일.통 5,000 　 7,690 7,609 7,609

샤프0.3 10자루 타 78,545 86,181 30,636 30,636 30,636

샤프0.5 10자루 타 70,000 　 28,454 30,636 28,454

샤프심 0.3mm, 10개 갑 20,363 　 19,090 19,027 19,027

서류꽂이 　 개 2,100 　 1,981 2,100 1,981

서류함 5단 개 21,454 　 20,718 24,518 20,718

석회 12㎏ 포 3,000 3,333 3,545 3,763 3,545

손곡괭이 　 대 3,900 5,300 3,581 3,636 3,581

손도끼 　 개 5,000 6,333 4,654 4,754 4,654

손코팅지 　 권 10,909 　 8,454 8,363 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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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격 단위

문화재연구원 

제출내역
시중조사가격

최저값 평균값 가격1 가격2 최저가격

솜봉 　 개 9,000 　 6,800 　 6,800

쇄석(골재) 설치 #467 40㎜ ㎥ - 　 20,000 18,000 18,000

수술용장갑 중 개 8,000 11,500 7,272 10,545 7,272

수정액 or 수정테이프 개 1,910 1,973 1,709 1,818 1,709

수치지형도 1:25,000　 매 17,500 　 17,500 　 17,500

수치지형도 1:5,000　 매 15,000 　 15,000 　 15,000

수치지형도 1:50,000　 매 35,000 　 35,000 　 35,000

순간접착제 개 2,454 　 2,036 2,181 2,036

숟가락 　 개 1,000 　 854 409 409

스레트못 6", 50개 봉 2,500 　 3,300 3,000 3,000

스파츄라 20cm 개 1,500 　 1,409 1,200 1,200

스펀지 　 장 800 　 727 681 681

시약병 500ml 개 1,650 　 5,036 6,000 5,036

실리카겔 20g, 200개 박스 100,000 100,000 30,000 28,200 28,200

실리카켈 20g 개 120 　 150 141 141

실측용화판 670×650, 3절 개 10,000 　 3,636 3,454 3,454

실측용화판 970×720, 2절 개 15,000 　 4,091 3,581 3,581

쓰레받이 　 개 1,000 1,800 900 863 863

아세톤 1.7L 개 4,500 5,250 4,545 5,027 4,545

안전로프 12㎜×200m 개 50,000 50,000 39,681 39,481 39,481

안전망 2×50m 개 15,000 　 119,636 215,909 119,636

안전봉투 A4 장 763 　 545 545 545

안전봉투 A3 장 636 　 727 763 727

안전테이프 10㎝×350m 개 50,000 　 6,490 7,600 6,490

안전표지 　 개 500 　 1,014 336 336

압축분무기 5ℓ 개 12,000 　 9,563 13,590 9,563

애드벌룬 규격없음 개 100,000 　 54,545 70,000 54,545

양면테이프 25㎜×10m 개 1,819 　 1,818 1,690 1,690

양식용 칼 　 개 1,000 1,150 909 845 845

에어바퀴13" 손수레용 개 3,000 3,000 7,009 7,172 7,009

에어비닐 50㎝×50m 롤 20,000 22,500 7,909 9,318 7,909

에어컨 설치 　 회 150,000 　 50,000 50,000 50,000

에어컨 해체 　 회 50,000 　 30,000 30,000 30,000

에탄올 4ℓ 개 5,500 6,750 6,663 6,681 6,663

엑셀호스 20㎜ 롤 50,000 　 43,300 45,154 43,300

엔진양수기(천막)호스 50㎜×10m 롤 22,000 　 16,063 17,272 16,063

연마석 　 개 20,000 26,000 19,272 13,754 13,754

예식용 장갑 　 켤레 500 　 463 463 463

옥회 UTP케이블선 CAT.6 300m box 50,000 　 49,336 50,790 49,336

온도계 　 개 2,400 　 2,227 2,227 2,227

온습도계 　 개 7,200 　 7,263 7,009 7,009

완충제(PE Form) 3T(30㎝×100m) 개 15,000 　 15,218 16,363 15,218

완충제(PE Form) 5T(50㎝×50m) 개 23,000 　 20,672 20,672 20,672

외발손수레 　 대 50,000 50,000 43,118 48,709 43,118

우드락(전지) 　 장 1,146 　 1,018 1,090 1,018

월드폼 750㎖ 개 4,600 　 4,290 4,181 4,181

유물보관대설치 1200×600×1800㎜ 개 200,000 200,000 149,309 147,654 147,654

유물상자 86ℓ 개 18,000 18,666 8,354 10,436 8,354

유산지 30㎝×5m 개 2,000 　 1,363 1,272 1,272

유적알림판자석시트 　 식 55,000 　 38,181 48,181 38,181

일회용스포이드 3㎖, 100개 box 15,000 　 11,818 11,109 11,109

장도리 빠루망치, 소 개 4,500 7,250 4,572 4,136 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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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격 단위

문화재연구원 

제출내역
시중조사가격

최저값 평균값 가격1 가격2 최저가격

전기테이프 　 개 1,000 　 654 818 654

전산장비 흑백 월 120,000 120,000 140,000 　 140,000

전산장비 컬러 월 400,000 400,000 235,000 　 235,000

전자계산기 　 개 10,454 　 8,454 9,545 8,454

전지가위 소 개 5,000 　 5,000 4,654 4,654

전지가위 대 개 8,000 8,333 8,181 7,690 7,690

제도펜 개 25,000 28,300 20,000 20,773 20,000

제본라벨 25㎜×10m 개 3,636 　 1,254 1,818 1,254

조선낫 　 개 4,500 4,833 4,454 4,145 4,145

줄자 2m 개 7,727 　 4,363 4,109 4,109

줄자 5.5m 개 12,727 　 8,972 6,409 6,409

증류수 　 말 11,000 　 7,681 8,972 7,681

지우개 샤프식　 개 3,000 3,000 1,463 1,181 1,181

직각자 수코아, 눈금선 개 24,000 　 20,600 20,636 20,600

직자,방안자 30㎝ 개 681 1,681 745 636 636

진공포장비닐 25X40cm 개 120 　 78 　 78

진공포장비닐 40X70cm 개 300 　 202 　 202

집게(지협) 대, 12개 타 16,800 　 15,272 14,009 14,009

차광망 6×60 롤 78,000 　 50,727 85,090 50,727

책꽂이 규격없음 개 16,363 　 12,272 9,090 9,090

천막 P.T 10 × 10 장 55,000 78,333 38,454 59,863 38,454

천막 P.T 20 × 20 장 350,000 350,000 178,390 153,427 153,427

철못 90㎜, 1000개 박스 34,000 34,666 32,181 30,363 30,363

철브러쉬 소 개 1,000 1,000 1,000 972 972

철재 넉가래 밀개철 상 개 5,000 　 4,436 3,090 3,090

체인 3~4㎜×1m 개 2,000 　 1,618 1,454 1,454

칫솔 　 개 1,000 　 1,000 936 936

캘리퍼스 100㎜ 개 130,000 　 61,290 64,090 61,290

커터칼 　 개 500 500 481 445 445

컨테이너(3*6) 　 월.대 300,000 　 150,000 160,000 150,000

컨테이너(3*9) 　 월.대 400,000 450,000 200,000 300,000 200,000

컨테이너수송비(3*6) 　 회 400,000 425,000 300,000 350,000 300,000

컨테이너수송비(3*9) 　 회 450,000 450,000 300,000 500,000 300,000

컬러파일 　 개 200 　 181 172 172

클리어화일(20장) 　 권 5,000 　 3,681 4,000 3,681

킴와이프스 　 박스 60,000 　 55,545 60,300 55,545

탁본용먹(유탁) 250g 통 90,000 　 75,000 　 75,000

토이론 　 롤 40,000 40,000 29,909 31,818 29,909

톱 　 개 10,000 10,000 10,863 10,418 10,418

트레싱지 500매 묶음 34,500 　 35,000 21,927 21,927

팩스카트리지 　 개 41,818 　 45,454 46,709 45,454

페인트 18L 통 43,000 44,000 43,636 41,818 41,818

페인트 4L 통 15,000 　 12,527 13,454 12,527

페인트붓 4" 개 1,200 1,200 1,372 1,454 1,372

페인트붓 3" 개 800 　 954 909 909

페인트붓 2" 개 500 833 781 863 781

페인트통 　 개 1,500 　 1,690 1,681 1,681

평상마루장판 　 장 25,000 　 27,272 22,272 22,272

포스트 잇 　 통 828 　 890 827 827

프러스펜 　 타 1,964 　 1,909 2,090 1,909

프린터 잉크(칼라) 　 개 32,727 　 30,818 31,000 30,818

프린터 잉크(흑백) 　 개 29,090 　 23,227 23,727 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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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격 단위

문화재연구원 

제출내역
시중조사가격

최저값 평균값 가격1 가격2 최저가격

핀셋 직형 개 7,000 　 6,990 5,818 5,818

핀셋 곡형 개 7,000 　 5,000 4,818 4,818

하우스용 비닐 8×50m 박스 15,000 63,333 54,263 53,690 53,690

한지 　 롤 150,000 　 136,363 136,363 136,363

합판(3*6*3T) 3×6×3T 장 6,500 　 5,200 5,500 5,200

합판(3*6*9T) 3×6×9T 장 13,000 　 12,900 12,900 12,900

합판(4*8*5T) 4×8×5T 장 13,000 　 12,400 11,700 11,700

해머 대 개 50,000 　 39,000 48,336 39,000

해머 소 개 30,000 　 22,000 26,109 22,000

행사용지주 규격없음 조 60,000 　 66,363 56,727 56,727

현장용차광망 5×5 개 28,000 　 12,681 12,818 12,681

형광펜 세트 954 　 1,090 818 818

호미 중 대 2,800 2,933 2,200 2,245 2,200

호미 대 대 3,700 　 3,363 3,954 3,363

호퍼 　 개 6,000 　 4,090 4,036 4,036

화장실 　 월.대 200,000 200,000 190,000 190,000 190,000

휀스 PE 개 15,000 　 12,900 11,818 11,818

흑표지A4 A4 조 1,091 　 909 909 909

주) 음영: 물가정보지 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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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의용소방대 피복비 단가기준

 의용소방대 피복비

품  목 승엽사 대경산업 지구사 경도기업 남신사 　 최저값 평균값 중간값

여름 정복

(남, 상하)
155,000 130,000 130,000 165,000 150,000 　130,000 146,000 150,000

여름 정복

(여, 상하)
155,000 130,000 130,000 165,000 130,000 　130,000 142,000 130,000

겨울 정복

(남, 상하)
155,000 130,000 125,000 165,000 150,000 　125,000 145,000 150,000

겨울 정복

(여, 상하)
155,000 130,000 125,000 165,000 130,000 　125,000 141,000 130,000

기동복(동복)

상하의
75,000 55,000 55,000 43,000 60,000 　 43,000 57,600 55,000

기동복(하복)

상하의
60,000 50,000 45,000 41,000 55,000 　 41,000 50,200 50,000

조끼 27,000 27,000 25,000 27,500 27,000 　 25,000 26,700 27,000

방한복 75,000 80,000 70,000 77,000 78,000 　 70,000 76,000 77,000

남자 정모

(월계수 장식)
50,000 50,000 50,000 44,000 45,000 　 44,000 47,800 50,000

여자 정모

(월계수 장식)
50,000 50,000 50,000 44,000 45,000 　 44,000 47,800 50,000

기동모 5,000 5,000 5,500 5,500 5,500 　 5,000 5,300 5,500

직위표장(금속재) 15,000 11,000 10,000 5,500 10,000 　 5,500 10,300 10,000

직위표장(자수) 2,000 2,000 2,000 1,650 2,000 　 1,650 1,930 2,000

지휘장 15,000 10,000 10,000 8,800 10,000 　 8,800 10,760 10,000

소매표장 2,500 2,000 2,000 1,650 5,000 　 1,650 2,630 2,000

뺏지 5,000 5,000 5,000 1,100 5,000 　 1,100 4,220 5,000

가슴표장(금속재) 15,000 11,000 10,000 9,900 15,000 　 9,900 12,180 11,000

가슴표장(자수) 2,500 2,000 2,000 1,100 1,500 　 1,100 1,820 2,000

소매표장(자수) 2,500 2,000 2,000 1,650 1,500 　 1,500 1,930 2,000

시·도마크(자수) 　 5,000 　 1,650 　 　 1,650 3,325 3,325

넥타이 7,000 5,000 5,000 5,500 10,000 　 5,000 6,500 5,500

넥타이핀 5,000 5,000 5,000 3,300 5,500 　 3,300 4,760 5,000

요대 및 버클 5,500 5,000 5,500 5,800 5,500 　 5,000 5,460 5,500

이름표(정복용) 5,500 5,000 5,500 3,300 2,500 　 2,500 4,360 5,000

이름표(기동복용) 2,500 2,000 2,000 2,200 5,000 　 2,000 2,740 2,200

단화(남자) 40,000 40,000 39,000 33,000 40,000 　 33,000 38,400 40,000

단화(여자) 40,000 40,000 39,000 33,000 40,000 　 33,000 38,400 40,000

기동화 68,000 65,000 64,000 29,700 40,000 　 29,700 53,340 64,000

T셔츠 20,000 20,000 15,000 24,000 30,000 　 15,000 21,800 20,000

우의 68,000 70,000 68,000 규격없음 67,000 　 67,000 68,250 68,000

운동복 40,000 40,000 38,000 규격없음 40,000 　 38,000 39,500 40,000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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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흑백양면 흑백단면

80g모조지 100g모조지 80g모조지 100g모조지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A 업체B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A 업체B

적용

단가

출력
(원/면) 21 15 18 43 23 26 15 23 53 28

제본
(원/부) 600 500 250 600 250 800 500 250 800 250

코팅
(원/부) 500 400 300 500 300 500 400 300 500 300

표지
(원/부) 800 400 1,000 800 1,000 800 400 1,000 800 1,000

부당

단가

출력 2,100 1,500 1,800 4,300 2,300 2,600 1,500 2,300 5,300 2,800
제본 600 500 250 600 250 800 500 250 800 250
코팅 500 400 300 500 300 500 400 300 500 300
표지 800 400 1,000 800 1,000 800 400 1,000 800 1,000
소계 4,000 2,800 3,350 6,200 3,850 4,700 2,800 3,850 7,400 4,350

전체

금액

출력 105,000 75,000 90,000 215,000 115,000 130,000 75,000 115,000 265,000 140,000
제본 30,000 25,000 12,500 30,000 12,500 40,000 25,000 12,500 40,000 12,500
코팅 25,000 20,000 15,000 25,000 15,000 25,000 20,000 15,000 25,000 15,000
표지 40,000 20,000 50,000 40,000 50,000 40,000 20,000 50,000 40,000 50,000
계 200,000 140,000 167,500 310,000 192,500 235,000 140,000 192,500 370,000 217,500

주) 1. 적용기준: 흑백, 50부, 100면/부

2. 표지: 디자인 표지 기준

3. 출력 부당단가 = 출력 적용단가 × 면수(100면/부) : 보고서 참조

4. 전체금액 = 부당단가 × 부수(50부)

5.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

  〔붙임 5〕

인쇄비 계약원가심사 단가 기준

    인쇄비(A4) 기준 적용 예(흑백, 50부, 100면)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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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비(A4) 기준 적용 예(칼라양면, 50부, 100면)

구  분

칼라양면

80g모조지 100g모조지 120g아트지/스노우지 150g아트지/스노우지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A 업체B 업체C

적용

단가

출력
(원/면) 105 95 80 120 160 100 210 180 180 260 220 200

제본
(원/부) 1,000 900 500 1,000 900 500 1,000 900 500 1,000 900 500

코팅
(원/부) 500 400 300 500 400 300 500 400 300 500 400 300

표지
(원/부) 800 400 1,000 800 400 1,000 800 400 1,000 800 400 1,000

부당

단가

출력 10,500 9,500 8,000 12,000 16,000 10,000 21,000 18,000 18,000 26,000 22,000 20,000

제본 1,000 900 500 1,000 900 500 1,000 900 500 1,000 900 500

코팅 500 400 300 500 400 300 500 400 300 500 400 300

표지 800 400 1,000 800 400 1,000 800 400 1,000 800 400 1,000

소계 12,800 11,200 9,800 14,300 17,700 11,800 23,300 19,700 19,800 28,300 23,700 21,800

전체

금액

출력 525,000 475,000 400,000 600,000 800,000 500,000 1,050,000 900,000 900,000 1,300,000 1,100,000 1,000,000

제본 50,000 45,000 25,000 50,000 45,000 25,000 50,000 45,000 25,000 50,000 45,000 25,000

코팅 25,000 20,000 15,000 25,000 20,000 15,000 25,000 20,000 15,000 25,000 20,000 15,000

표지 40,000 20,000 50,000 40,000 20,000 50,000 40,000 20,000 50,000 40,000 20,000 50,000

계 640,000 560,000 490,000 715,000 885,000 590,000 1,165,000 985,000 990,000 1,415,000 1,185,000 1,090,000

주) 1. 적용기준: 칼라양면, 50부, 100면/부

2. 표지: 디자인 표지 기준

3. 출력 부당단가 = 출력 적용단가 × 면수(100면/부) : 보고서 참조

4. 전체금액 = 부당단가 × 부수(50부)

5.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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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비(A4) 기준 적용 예(칼라단면, 50부, 100면)

구  분

칼라단면

80g모조지 100g모조지 120g아트지/스노우지 150g아트지/스노우지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A 업체B 업체C

적용

단가

출력
(원/면) 115 95 90 130 180 120 240 200 180 280 250 200

제본
(원/부) 800 500 250 800 500 250 800 500 250 800 500 250

코팅
(원/부) 500 400 300 500 400 300 500 400 300 500 400 300

표지
(원/부) 800 400 1,000 800 400 1,000 800 400 1,000 800 400 1,000

부당

단가

출력 11,500 9,500 9,000 13,000 18,000 12,000 24,000 20,000 18,000 28,000 25,000 20,000

제본 800 500 250 800 500 250 800 500 250 800 500 250

코팅 500 400 300 500 400 300 500 400 300 500 400 300

표지 800 400 1,000 800 400 1,000 800 400 1,000 800 400 1,000

소계 13,600 10,800 10,550 15,100 19,300 13,550 26,100 21,300 19,550 30,100 26,300 21,550

전체

금액

출력 575,000 475,000 450,000 650,000 900,000 600,000 1,200,000 1,000,000 900,000 1,400,000 1,250,000 1,000,000

제본 40,000 25,000 12,500 40,000 25,000 12,500 40,000 25,000 12,500 40,000 25,000 12,500

코팅 25,000 20,000 15,000 25,000 20,000 15,000 25,000 20,000 15,000 25,000 20,000 15,000

표지 40,000 20,000 50,000 40,000 20,000 50,000 40,000 20,000 50,000 40,000 20,000 50,000

계 680,000 540,000 527,500 755,000 965,000 677,500 1,305,000 1,065,000 977,500 1,505,000 1,315,000 1,077,500

주) 1. 적용기준: 칼라단면, 50부, 100면/부

2. 표지: 디자인 표지 기준

3. 출력 부당단가 = 출력 적용단가 × 면수(100면/부) : 보고서 참조

4. 전체금액 = 부당단가 × 부수(50부)

5.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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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시책 -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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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 ① 현장확인을 통해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선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김제 봉황농공단지 폐수연계 하수관거 시설공사

○ 사업내용 : 이송관로 설치 L=3,515m, 중계펌프장, 아스콘포장 등

□ 검토 배경

○ 농공단지의 폐수연계 하수관거 시설공사의 이설관로(L=3,515m)의 설치에

있어 철도주변의 이설관로 198m를 시공비가 과다한 강관압입추진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어,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 결과 설계된 부분중 상부구조물 등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

① 지하관로 매설공법 적용에 있어 현장주변여건과 타 공법과 비교검토 없이 임의로

강관압입추진공법을 적용

② 압송관로의 시공깊이가 동결심도 이하로 설계되어 있는데도 단열재 반영

     ☞ 강관압입 추진공법은 도로, 철도, 하천 및 구조물의 하부를 통과하여 관을 

매설하는 공법으로 상부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기를 단축시킬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공사비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는 공법

□ 주요 내용 

○ 지하관로 매설공법으로 강관추진공법을 오픈컷공법으로 변경 적용

- 현지여건상 강관추진공법은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발주부서에 상부

시설물 여건 및 시공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타 공법과 비교 검토하도록

보완요구

- 원가심사부서 요청에 따라 발주부서가 실시한 타 공법과의 비교검토(경제성,

시공성, 환경성, 유지관리 측면 등)결과와 현장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관추진공법이 적용된 구간중 상부에 철도가 통과하는 일부구간에만 적용

하고 나머지는 시공성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한 오픈컷공법으로 적용

․ 강관 압입 추진길이(1, 2구간) : L = 198m → 37m

․ 강관추진 Casing관 변경 : 상수도 도복장 → 스파이럴 강관 (사용자재 부적정)

○ 동결심도 미만으로 이설관로(압송관)를 매설할 경우 단열재 시공이 필

요하나, 관로 시공깊이가 동결심도보다 깊게 시공하는 경우 단열재 시공

불필요 삭제

- 김제시 동결심도 58cm~63cm → 압송관 깊이 100cm~190cm

  ※ 원가심사 분석과 시공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외부전문가 1명을 계약직
(시공기술사)으로 채용하여 원가심사의 공정성 확보 및 행정신뢰 제고(2013년 재계약)

《 우수시책 - 전라북도 》



- 97 -

□ 관련 도면

< 당 초 : 198m 강관추진공법 반영 > < 변 경 : 37m 강관추진, 161m 오픈컷 >

□ 추진 성과 

○ 원가심사 결과를 반영한 공법변경을 통해 예산절감과 시공품질 향상

- 요청액 2,177백만원, 심사액 1,625백만원, 절감액 552백만원 (절감율 25.3%)

    ☞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적용으로 예산절감 및 시공성 향상 도모

※ 2103년도 원가심사 주요사례모음 시군전파(예산과- 889, 201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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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 ② 연약지반 개량시 과다 설계한 공정 조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읍 유정교 재가설공사

○ 사업내용 : 연약지반처리, 교량(합성형 라멘교) 1개소, 배수공 등

□ 검토 배경

○ 교량재가설 및 도로선형개선(L=0.47km)공사를 설계함에 있어 연약지반의

지내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반개량공법중 하나인프리로딩(preloading)공법에 의거한 지반

개량 설계시 과다설계된불필요 공정에 대해 검토 추진

    ☞ 프리로딩(preloading) 공법 : 연약지반에 구조물을 축조하는 경우 미리 그 지반에 

흙쌓기 등에 의해 재하를 함으로써 압밀 침하를 촉진시켜 안정시키고 난 다음 흙쌓기

(여성토)를 다시 제거하고 구조물을 축조

□ 주요 내용

○ 연약지반 개량시 침하촉진을 위한 여성토(여분의 흙쌓기)부분에 다짐 필요성 검토

○ 여성토 공정은 프리로딩 공법에 의거 연약지반의 지내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물 축조전에 여분의 토사의 중량으로 지반의 침하를 촉진시켜 연약지반의

지내력을 확보한 후 제거할 부분으로 다짐이 불필요한 공정임

- 여성토(물량 4,457㎥) : 다짐 → 비다짐

□ 관련 도면

< 당 초 : 여성토를 포함한 전 구간 다짐 > < 변 경 : 포장층까지다짐, 여성토구간비다짐 >

□ 추진 성과 
○ 원가심사 결과 예산절감

- 요청액 2,295백만원, 심사액 1,754백만원, 절감액 504백만원 (절감율 23.5%)

    ☞ 연약지반 개량시 과다설계된 부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로 예산절감 도모

※ 2103년도 원가심사 주요사례모음 시군전파(예산과- 889, 201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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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 ③ 현장실사를 통해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방법 조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완주 백여소하천 정비사업

○ 사업내용 : 하천연장 L = 2.35km (식생옹벽블록 4,197㎡, 돌붙임 1,829㎡,

RC Raman 3개소, BOX교 1개소, 여울낙차공3개소, 배수통문2개소)

□ 추진 배경

○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기계장비의 선정시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 선정과 각 기계의 작업능률을 고려한 장비의 조합 등이

필요하나,

- 각 공정별로 작업여건, 지반상태, 장비 활용성 등에 대한 조사․분석없이

임의적으로 대형장비를 사용하는 등 장비조합 부적정 사례 다소 발생

○ 교량슬라브용 강관동바리의 공㎥당 단가산정시 표준품셈에 의거 10공㎥으로

대가를 산정하여 수량을 반영하여야 하나 1공㎥로 대가를 산출하여 과다산정

○ 사석, 잡석 등 자재구입시 운반비 등을 감안 사업현장 인근의 골재장으로

변경 검토

□ 주요 내용 

○ 현장실사 결과 각 공정별로 지반형태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

장비 등을 사용토록 한 것을 현지여건에 적합한 장비로 조정하여 예산절감

① 흙막이 벽체 시공을 위한 천공장비를 지반유형과 장비접근성을 감안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장비로 조정

- T4 천공기(사질토지반)→ Auger 천공(토사지반)

② 호안공 뒤채움재 시공시 작업 효율성 등을 감안 다짐장비 조합 변경

- 램머 100% → 램머 30% + 핸드가이식 진동롤러 70%

○ 교량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강관동바리 대가산정시 표준품셈에 의거

일위대가를 10공㎥으로 산정하여 대가산정 오류 정정

- 수량 × 10공/㎥ → (수량/10)× 1공/㎥

○ 잡석 등 자재구입시 운반비 등을 고려하여 자재구입처를 사업현장 인근으로

변경(익산 → 정읍) 조정

□ 추진 성과

○ 원가심사 결과

- 요청액 3,807백만원, 심사액 3,188백만원, 절감액 618백만원 (절감율 16.2%)

    ☞ 현장여건에 맞는 기계장비 조합방법 조정과 표준품셈에 의한 적정단가 산정으로 예산절감과  
  원가심사 행정 신뢰 제고

※ 2103년도 원가심사 주요사례모음 시군전파(예산과- 889, 2014. 01.24)



- 100 -

《 우수시책 - 광주광역시 》

우수사례 ① : 주기적으로 반복 시행되는 용역대가 적용방법 개선

□ 추진 배경 

m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각종 기본계획(재정비) 용역대가가 신규사업 대가 산출 기준만   
개별 품셈에 제시되어 있으나 재정비(보완) 등 적용기준이 규정에 없음

m 우리시의 경우 특별한 기준이 없어 예산형편에 따라 기준대가의 2%~70%까지   
임의 적용함에 따라 용역대가에 대한 산출 보완이 필요 

□ 개선방향 

m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재정비 용역에 대하여 광주형 용역단가 기준 등을 통해 적정한 용역
단가 적용으로 지방재정 건전화 제고

m 타당한 용역단가 기준 마련을 위한 원가분석 자문회의 실시와 전문가 초빙을 통한 발주
부서 담당자 용역단가 기준 설명 및 원가계산실무 업무연찬 향상   

  
□ 용역대가 개선내용

  m 용역대가 적용방법 개선으로 예산절감
      대상용역 :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풍수행저감종합계획,       

        도로관리기본계획 등
      광주형 용역단가 기준마련(’13.2.20.)

 ∙ 총칙, 기본현황 등 기존의 자료에 신규자료를 보완(추가)하는 부분은 방재분야 표준품셈(계획수립 내용
의 보완 및 변경)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품셈(변경시 적용요율)의 적용요율 적용

경과년수 2년 미만 2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 이상
적용요율 20% 30% 40% 50%

 ∙현장조사, 계산, 산출 등의 업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방재분야 표준품셈(기 수립단위시설별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보정)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품셈의 적용요율 적용

경과년수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 초과
적용요율 50% 60% 70% 80% 90% 100%

∙ 보조원(중급 숙련기술자)의 경우 현장조사 업무에 한하여 적용(계획수립 및 검토 등은 제외)

∙공종별 보정계수 적용 방법 : 용역대가 = 개별품셈 산출기준 × 적용요율

      적용사업 : 광주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13.2월)
       ⇨ 예산절감 60백만원, 절감률 9.2%
  m 타당한 용역단가 기준마련을 위한「원가분석 자문회의」실시(’13.2월)  m 용역기준 전파와 예정가격 작성능력 제고를 위한 발주담당자 교육(’13.11월) ⇨ 180명
□ 기대 효과

  m 원가분석 자문회의를 통해 ’13. 3월 광주형 용역단가 기준을 마련하고 발주부서
      담당자 교육을 통해 용역설계 작성능력 제고 확산
  m 주기적 반복 용역설계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 예산절감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     
     가능성이 높음
  m 계약심사 사례집을 제작하여 실과소, 전국지자체에 배포(’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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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 ② : 청풍동 등촌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 추진 배경 

m 포장도로의 반복적인 굴착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민원야기와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
m 지하시설물은 사전 협의를 통해 상호 간섭을 해결하고 포장굴착에 따른 

폐기물 발생 등 추가 처리비용 측면과 환경보호 측면의 대책 수립이 필요
□ 문제점 

m 마을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를 기존 자전거 도로에 부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배수관 매설공사시 아스팔트 폐기물 발생과 포장복구 공사가 발생

  
□ 민간기업과 협의를 통한 개선내용

  m 민간기업과 발주부서간 협의를 통해 배수관 부설위치 변경
     ① 지하시설물 등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시공성
        자전거 도로, 광케이블 등 지장물 상황에 따른 공사시행의 용이성
        자전거 도로 굴착이후 폐아스콘 발생 및 포장복구 공사 
     ② 포장도로 굴착공사 시 영향정도
        주변여건상 공사소음 발생정도와 폐아스콘 처리비 등 
        자전거 도로 이용자의 불편정도
     ③ 정확한 현장여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시공방법 선정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인 민간업체(KT, 한전)와 합동으로 2회 현장 확인
        상수도 배수관의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반대편 노견으로 설치위치 변경  
  m 2013년 실적 : 예산절감 237백만원, 절감률 48.1%

□ 기대 효과

  m 자전거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통하여 신속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보건위생에 기여

  m 정확한 현장여건 분석을 통해 시공성과 경제성 등 검토로 최적의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
□ 배수관 부설공사 현장 사진

심사변경 트레이 규
격
W100×H50mm

당초설계 트레이 규격
W200~450×H1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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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시책 - 대전광역시 》

연번 

및 

제목

  도로포장공사 ! 공법변경으로 예산절감하다.

    < 도로포장공사에 한국형 포장공법 적용 >
추진

배경

 ❍ 기존 도로포장 설계공법은 주로 미국의 AASHTO 공법을 사용하여 왔으나

    국내 교통특성 및 환경 조건을 고려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이 2011년
    개발됨에 따라 도로포장의 성능개선 및 수명연장을 위해 공법을 변경

주요

내용

 ❍ AASHTO(미국도로교통공무원협회)공법을 국내 도로 파손특성을 반영한

    한 국 형  포 장 공 법 으 로  변 경  적 용
 ※ 융합의 다리(카이스트교) 포장 설계법 비교

- 융합의 다리(카이스트교) 조감도 -  - 현장 확인을 통한 방법개선 -

주요

성과

 ❍ 국내 환경조건 및 교통특성을 반영한 포장설계 공법을 현 지  여 건 에

    맞도록  변경하여  예산절감                                                                 (단위 : 백만원)

    
심사 요청액 심 사 금 액 절 감 액 절 감 률

1 ,1 2 8 746 - 382 - 33.9%

기대

효과

 ❍ 한국형 포장공법을 도로포장공사에 활용하여 공사비 절감에 기여

 ❍ 도로포장공사의 성능개선 및 도로수명 연장으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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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및 

제목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분석으로 공사비 절감 !

   < 구조물 손상 유형에 적정한 보수 ․ 보강방법 적용 >
추진

배경

 ❍ 노후된 정수장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사시 균열, 재료분리, 방수몰탈 열화등에

    대한 설계 수량을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활용하여 손상 유형에 맞는 공종으로 변경 적용

주요

내용

 ❍ 현지 확인, 설계서 검토, 정밀안전진단보고서

    (B등급 : 5년마다 1회) 분석 등을 통한 공종 변경

 ❍ 손상 유형에 적합한 보수 ․ 보강 공종을 적용하여

    경 제 적 인  공 사 비  산 출
설계 관련자 현장회의

   ※ 콘크리트 구조물 손상 유형별 보수ㆍ보강 공종 조정내역

공  종 단위
수    량

손 상 유 형
당 초 적 용

표 면 보 수 ㎡ 560.9 657.8 망상균열, 누수/백태, 몰탈 박리/박락,
콘크리트 균열(0.2mm이하 중 벽체, 기둥)

균 열 보 수 M 1,965.5 920.3 콘크리트 균열(0.3mm이상)

단 면 보 수 ㎡ 4,447.9 348.27 콘크리트 박리/박락, 재료분리, 파손, 조인트 이격

철근노출 보수 ㎡ 1,307.4
1,283.4

4
철근노출

강 재  재 도 장 개소 203.0 194.0 신축이음 열화

실 런 트  보 수 M 321.7 330.7 방수몰탈 열화, 마감불량

몰 탈  채 움 ㎡ -
4,031.1

3
도장 박리/박락

재  도 장 ㎡ 259.5 289.58 기자재 부식, 배관 부식

구조물 점검(침전지) 구조물 점검(여과지) 구조물 점검(여상판)

주요

성과

 ❍ 구조물의 손상유형에 적합한 보수․보강 공종을 적용하여 공사비 절감                                                                 (단위 : 백만원)

    
심사 요청액 심 사 금 액 절 감 액 절 감 률

1 ,4 8 6 517 - 969 - 65.2%

기대

효과

 ❍ 설계서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을 활용한 현장 확인으로 경제성 있는 공종적용

 ❍ 공법개선으로 노후된 구조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내구성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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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포장공사 ! 공법변경으로 예산절감하다
   - 도로공사에 한국형포장공법 적용 -

추진배경

  도로포장의 성능개선 및 수명연장을 위해 2001년부터 10년간 연구결과 국내

    교통특성을 반영한 도로포장법이 개발되어 포장 재료와 포장 구조체 반응, 포장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한 한국형 도로포장공법으로 변경 공사비 절감에 기여

□ 주요내용

  ❍ 도로포장 구조설계 요령 검토 /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11.12.13 공포)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및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구조설계 공법

  ❍ 기존 AASHTO(미국도로교통공무원협회) 공법과 한국형 포장공법의 특징분석

      - 융합의 다리(카이스트교) 포장공법 단면 및 동결심도 비교내역

     

구   분 당  초  / A A S H TO  포 장 공 법 (미 국 ) 적  용  / 한 국 형  포 장 공 법 비 고

단 면

표 층 5 

75cm
중 간 층 6
기   층 14
보 조 기 층 20
동 상 방 지 층  30

표 층 5 

45cm
중 간 층 6
기   층 14
보 조 기 층 20

동 결 심 도
기 준

 -  국 도 건 설 공 사  설 계 실 무 요 령 (20 0 8 .0 9 .)
 -  3 0년 간  기 상 자 료

 - 도 로  동 상 방 지 층  설 계 지 침 (2 0 1 2 .0 8 .)
 -  2 0 년 간  기 상 자 료  활 용

동 결 기 간 6 8 일 5 4일

동 결 지 수 3 1 7 .7 (℃ ․일 ) 1 8 4 .2 (℃ ․일 )

동 결 심 도 7 5 cm 31 cm

□ 추진성과

   ❍ 국내 환경과 교통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도로포장 공법을 현지여건에 맞

도록 변경 적용하여 공사비 절감 / 3.8억원

                                                                     



- 105 -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분석으로 공사비 절감 !
    - 구조물 손상 유형에 적정한 보수 ․ 보강방법 적용 -

추진배경

  기존 정수장 시설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방법을 정밀안전 진단 

보고서를 검토 분석하여 손상 유형에 맞는 공종을 적용하여 공사비 절감

□ 주요내용

❍ 설계도서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분석과 현장 확인을 통한 공종 개선

❍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유형에 적합한 공종을 적용 경제적인 공사비 산출

□ 적용사례

  ❍ 송촌정수장 1단계 시설 계량공사 
  ❍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유형별 보수ㆍ보강 공종을 조정

     -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 분석하여 적합한 공종 적용

     
공  종 단위

수   량
손 상 유 형

당 초 적 용

표 면 보 수 ㎡ 560.9 657.8 망상균열, 누수/백태, 몰탈 박리/박락,
콘크리트 균열(0.2mm이하 중 벽체, 기둥)

균 열 보 수 M 1,965.5 920.3 콘크리트 균열(0.3mm이상)

단 면 보 수 ㎡ 4,447.9 348.27 콘크리트 박리/박락, 재료분리, 파손, 조인트 이격

철근노출부 보수 ㎡ 1,307.4
1,283.4

4
철근노출

강 재  재 도 장 개소 203.0 194.0 신축이음 열화

실 런 트  보 수 M 321.7 330.7 방수몰탈 열화, 마감불량

몰 탈  채 움 ㎡ -
4,031.1

3
도장 박리/박락

재  도 장 ㎡ 259.5 289.58 기자재 부식, 배관 부식

□ 추진성과

  ❍ 구조물의 손상 유형에 적합한 보수 ․ 보강공종을 적용하여 공사비절감
                                                                                       ❍ 구조물 손상 부위 공법개선으로 내구성 확보 및 유지관리 효율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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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시책 - 울산광역시 》

제  목 도로경계블록 설계 및 시공지침 마련

□ 추진배경

○ 도로경계블록 설치에 대한 설계 시 관행적으로 기초콘크리트 측면에

합판거푸집을 설치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으나, 실제

시공시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해 합판거푸집을 거의 설치하지 않고 있음

○ 도로경계블록의 기초는 시공 후 보도포장재와 토사 등으로 덮여

노출되지 않고 경계블록 높이를 맞추는 버림콘크리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형화된 모양의 필요성이 낮음

○ 또한, 설계변경 및 정산시 검측이나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도급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각종 감사시 주요 지적사안으로 적출되고

있어 개선 필요

□ 주요 개선내용

○ 현행 설계단면 ⇒ 개선 설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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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표 비교

공 종 단위
수 량 비 고

(증․△감)기존안 개선안

콘트리트 ㎥ 0.02 0.03 0.01

합판거푸집 ㎡ 0.20 - △0.20

○ 개략 공사비 비교(순공사비 기준, m당)

- 기존안 : 3,390원 ⇒ 개선안 : 1,390원(감 2,000원) 

- 2013년 도로경계블록 시공 물량(시, 구․군포함) : 26,480m

○ 개선계획 시달(2013. 6. 25.) : 전부서, 구․군, 산하기관

□ 추진 성과

○ 합판거푸집 삭제에 따른 공사비 절감 ⇒ 74백만원(제경비 반영)

○ 대부분 거푸집 없이 시공되는 실제 현장여건을 반영한 설계기준

마련을, 동일 공종에 대해 발주처별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도로

경계블록 설치방법을 통일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도급자와

분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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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데크 하부구조틀 철재각관 설치품 개선(보도교 설치공사)

□ 추진배경

○ 목재데크 하부구조틀이 목재각재에서 철재각관으로 대체 설치되

면서 기존부터 적용한 고가의 잡철물제작설치품 대신 타 시도

계약심사사례(2011 계약원가심사 사례집:서울특별시)에서 제시한 부

대철골가공설치품을 적용하려 하였으나,

○ 데크 설치 중인 타공사의 현장조사 및 시공사와 설계사의 의견

수렴 결과 부대철공가공설치품의 경우 현장공정과도 상이한 부

분이 있고(데크 하부구조틀 설치의 주 공정이 철재각관용접임에

도 불구하고 용접에 대한 인건비 및 재료비등이 산정되어 있지

않음) 설치단가도 낮아 시공경제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용이

어렵다는 민원 발생.

□ 주요내용

○ 시공상의 경제여건 및 예산절감을 고려한 철재각관으로 설치하

는 목재데크 철재각관 하부구조틀에 대한 설치품 개선

○ 데크의 하부구조틀 설치의 경우 제작과 설치공정의 구분이 명확

하지 않고, 복잡한 작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고가의 잡철물제작설치품 중 제작품을 제외한 잡철물설치품만을

적용하여 시공사와 발주처의 경제적 형평성을 개선하였음.

<공정 비교>

구 분 타시도 계약심사 사례(서울시) 우리구 계약심사 사례

공정명 부대철공가공설치 잡철물설치

현  장

적합성

주 공정인 용접에 대한 인건비 및 재료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장여건에 맞지 않음

주 공정인 용접에 대한 인건비 및 재료

비가 반영되어 현장여건에 적합함

시 공

경제성

설치단가가 너무 낮아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

는 이유로 시공업체의 불만사항 발생

시공경제성을 고려한 설치단가 적용

으로 시공업체의 불만사항 개선

※ 부대철공가공설치품:건설표준품셈 7-4(건축) 및(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권해석)



- 109 -

□ 추진성과

○ 도급액 기준 25,630천원의

예산절감 효과 거양

- 심사요청액 : 170,390,000

- 심사조정액 : 144,760,000

- 절 감 율 : 15%

○ 잡철물설치품을 적용함으로써 잡철물제작설치품 적용시 발생될

발주처의 과다한 예산낭비를 줄임,

- 잡철물제작설치품 비교시 ton당 3,079,890원 절감효과 거양

<설치품 비교>
 

(노무비기준)

공 종 부대철공가공설치 잡철물설치 잡철물제작설치

목재데크 

하부구조틀 

설치

616,125원 790,382원 3,870,272원

철공 5인
철공 5.85인/보통인부 0.11인/

용접공 0.39인/특별인부 0.11인

철공 27.65인/보통인부 0.66인/

용접공 2.6인/ 특별인부 0.74인

○ 부대철공가공설치품 적용시 시공 및 경제성 상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시공업체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불만 사항 개선.

- 부대철공가공설치품 비교시 ton당 174,257원 증가

□ 작업사진

데크 하부구조틀 설치 중 데크 하부구조틀 설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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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물의 용도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시공방법 개선 

- 울산혁신도시 클러스터5 기술센터 건립공사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울산혁신도시 클러스터5 기술센터 건립공사

○ 사업규모 : 지하3층/지상11층,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24,584㎥

○ 사업비/기간 : 20,615백만원/25개월

□ 주요 개선내용 

○ 예산절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율(%)

20,615 19,179 1,436 7.0

○ 설계도서와 건축물의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경제적인 시공방법으로 개선하고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마감

자재 제시

○ 시공방법 및 수량 조정

- 자재운반 및 인력이동을 위한 가설공사 변경 : 비계다리 → 리프트

- 실내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시공방법 변경 : 인력바름 → 기계타설 및

바름

- 현장여건에 맞는 경제적인 시공방법 선택으로 시공품질이 향상

되고 시공성 높은 철근가공 방법으로 변경 : 현장 철근가공 → 

공장가공

- 실내벽체 모르타르바름의 적정 두께로 변경 : T15㎜ → T11㎜

- 바닥 및 천정 마감자재의 수량산출 방법 개선 : 기둥면적부분을 공제

하고 수량 산출로 투입자재 절감

○ 자재 및 적용단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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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공사비(100억이상공사) 단가 활용을 통한 경제적 설계로

원가절감

- 시장 실거래가격 및 조달청 적용단가의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적정원가 적용으로 원가절감

- SGP칸막이 등 물품성 자재 구매방법 변경 : 사급자재 → 관급자재

□ 추진 성과

○ 현지여건에 맞는 시공방법 개선 및 적정 원가계상, 합리적인 자재

선택으로 최적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여 예산절감 ⇒ 1,436백만원

○ 계약심사 사례집 수록 발간․배부로 동일 사례발생 방지 및 감사․

계약 공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매년『계약심사사례집』에 분야별(공사, 용역, 물품) 주요심사 사례, 관계법규 등을 수록하여 

    (타 시․도, 전 부서, 구·군 및 산하기관)발간･배부

   - 배부시기/배부수량 : 3월중/200부   ※ 2014. 3월중 책자 발간･배부

   - 소요예산 : 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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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시책 - 인천광역시 》

제  목 데크 하부구조틀 철재각관 설치품 개선(보도교 설치공사)

□ 추진배경

○ 목재데크 하부구조틀이 목재각재에서 철재각관으로 대체 설치되

면서 기존부터 적용한 고가의 잡철물제작설치품 대신 타 시도

계약심사사례(2011 계약원가심사 사례집:서울특별시)에서 제시한 부

대철골가공설치품을 적용하려 하였으나,

○ 데크 설치 중인 타공사의 현장조사 및 시공사와 설계사의 의견

수렴 결과 부대철공가공설치품의 경우 현장공정과도 상이한 부

분이 있고(데크 하부구조틀 설치의 주 공정이 철재각관용접임에

도 불구하고 용접에 대한 인건비 및 재료비등이 산정되어 있지

않음) 설치단가도 낮아 시공경제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용이

어렵다는 민원 발생.

□ 주요내용

○ 시공상의 경제여건 및 예산절감을 고려한 철재각관으로 설치하

는 목재데크 철재각관 하부구조틀에 대한 설치품 개선

○ 데크의 하부구조틀 설치의 경우 제작과 설치공정의 구분이 명확

하지 않고, 복잡한 작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고가의 잡철물제작설치품 중 제작품을 제외한 잡철물설치품만을

적용하여 시공사와 발주처의 경제적 형평성을 개선하였음.

<공정 비교>

구 분 타시도 계약심사 사례(서울시) 우리구 계약심사 사례

공정명 부대철공가공설치 잡철물설치

현  장

적합성

주 공정인 용접에 대한 인건비 및 재료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장여건에 맞지 않음

주 공정인 용접에 대한 인건비 및 재료

비가 반영되어 현장여건에 적합함

시 공

경제성

설치단가가 너무 낮아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

는 이유로 시공업체의 불만사항 발생

시공경제성을 고려한 설치단가 적용

으로 시공업체의 불만사항 개선

※ 부대철공가공설치품:건설표준품셈 7-4(건축) 및(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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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 도급액 기준 25,630천원의

예산절감 효과 거양

- 심사요청액 : 170,390,000

- 심사조정액 : 144,760,000

- 절 감 율 : 15%

○ 잡철물설치품을 적용함으로써 잡철물제작설치품 적용시 발생될

발주처의 과다한 예산낭비를 줄임,

- 잡철물제작설치품 비교시 ton당 3,079,890원 절감효과 거양

<설치품 비교>
 

(노무비기준)

공 종 부대철공가공설치 잡철물설치 잡철물제작설치

목재데크 

하부구조틀 

설치

616,125원 790,382원 3,870,272원

철공 5인
철공 5.85인/보통인부 0.11인/

용접공 0.39인/특별인부 0.11인

철공 27.65인/보통인부 0.66인/

용접공 2.6인/ 특별인부 0.74인

○ 부대철공가공설치품 적용시 시공 및 경제성 상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시공업체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불만 사항 개선.

- 부대철공가공설치품 비교시 ton당 174,257원 증가

□ 작업사진

데크 하부구조틀 설치 중 데크 하부구조틀 설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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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1)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437호(2012.12.24.)〕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시․도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도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나)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라)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2)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

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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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 ․ 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심사부서(시

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

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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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2)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분류

산업군 제 품 군
세분
류

세부분
류

1.가구 (4) 가구,문,씽크대,창 50 55

2.금속

(19) 가드레일,가로등주,금속울타리용철물,난간,돌망태,방음판및방음벽,

보일러및구성품,스테인레스물탱크,쓰레기통,외벽패널,일반철물,전광

스코아판,조립식구조물,주물제품,창,철망,공원체육시설,케이블트레이,

파형관

41 59

3.기계

(36) 공기살균기,공기조화기,냉각탑,냉동기,농업용관리기계,대형냉장고,

모터펌프,무대장치,밸브,분사장비및약제,상업용오븐,소방기,소방용

방제장치,송풍기,수문,승강기,약품투입기,여과기,열교환장치,음식물

쓰레기처리기,응집기,일체형청정장비,자외선살균기,재활용품자동

선별기,주차장치,취사용기구,크레인,탈수및배수장치,탈취기,통상여과기,

팬코일유닛,펠릿연소기기,폐기물소각로,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항온

항습기,혼합기및교반기

106 157

4.목재, 종이 (4) 각재,방부목,판재,합성목재 7 8

5.섬유 (1) 토목섬유 2 4

6.인쇄,

광고물 등
(3) 광고판,실물모형,안내(표지)판 3 3

7.전기

(21) 가로등기구,개폐기,경관조명기구,계장(계측)제어장치,교통신호등,

도로표지병,도로표지판,무정전전원장치,발전기,배전반,변압기,비닐절연

전선,수도미터,애자,유량계,자동점멸기,자동제어반,전기용연선,충전장치,

프로세스제어반,실내조명기구

39 76

8.전자․정

보통신

(8) 구내방송장치,다중화장치,열차행선안내장치,유․무선원격제어장치,

전광판,전화교환기네트워크연결장치,출입통제시스템,폐쇄회로텔레

비전시스템

13 20

9.콘크리트,

레미콘 등

(16) 레미콘,맨홀박스,석재,세라믹기와,아스팔트콘크리트,점토벽돌,조립식

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순환골재,철근콘크

리트관,철근콘크리트근가,콘크리트배수로,콘크리트벽돌,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파일,타일

19 35

10.화학
(11) 강관,고무발포단열재,수량계보호통,전선관,페인트,폴리에틸렌(PE)관,

폴리에틸렌제품,폴리에틸렌필름,플라스틱자루,FRP제품및SMC포함,PVC관
28 41

10 123 308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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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3)

□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1.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 터널공사 ② 활주로공사 ③ 지하철공사 ④ 저수 ․ 유조 하천공사, 수중작업을 수

반하는 공사 ⑤ 댐 축조공사 ⑥ 취수장 ․ 정수장 ․ 유수지 ․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⑦ 송 ․ 배수관공사 ⑧ 수중관 ․ 사이폰 ․ 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⑨ 매립지 등 연약지반 파일 ․ 우물통 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⑩ 독크 축조공사 ⑪ 간

척(방조제) ․ 매립공사 ⑫ 항만법 제2조 항만시설공사, 어촌 ․ 어항법 제2조 어항시설

공사 ⑬ 장대교(길이 100m 이상) 제작 ․ 가설공사 ⑭ 철도 ․ 철도궤도공사 ⑮ 정밀 시

공이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⑯ 발전 ․ 변전 ․ 송전 ․ 배전설비공사 ⑰ 전기

철도 ․ 전차시설공사 ⑱ 정밀시공 ․ 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 ⑲ 신호집중제어 ․ 특
수제어장치 설치공사 ⑳ 자동신호 ․ 연동장치공사  원형차량감지기 설치공사 
문화재보수공사  차선도색공사  도로봉합제 이용 신축이음 ․ 균열보수공사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하수도 흡입준설공사  심정공사  산간벽지 등 특수

지역에서 시공하는 군사시설공사  하천환경정비사업  그 밖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입찰공고에 명시)

 2. 특수한 공법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 스폼공법 ․ 철골공법에 따른 공사

② 피·시공법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따른 공사

 3.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 제20조 제3호·제4호 관련)

① 특수한 품질 ․ 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특수한 품질 ․ 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

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

고『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

을 받은 재활용제품

③ 특수설계 ․ 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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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4)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 ․ 특허명 :

○ 발주기관(갑) : 

○ 신기술 ․ 특허 보유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사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신기

술 ․ 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 ․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

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 ․ 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

용 ․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

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

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

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을”이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

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

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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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

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을”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

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 ․ 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을”이 계

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갑”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 ․ 특허공법 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

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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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5)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갑) : 

○ 제조사 ․ 공급사(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제조사 ․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

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

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

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을”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

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

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제조사 ․ 공급사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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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6)

□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기준

구    분 공    사 용역 ․ 물품 비 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최저가 공사
- 추정가격 200~300억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 교량(기둥사이 50m이상 or 500m이상), 공항, 댐축조
 ․ 에너지 저장시설, 간척공사, 준설, 항만, 철도
 ․ 지하철, 터널 포함된 공사,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집회시설(바닥 1,000이상)
 ․ 전시시설, 송전공사, 변전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건설기술 추정가격 2.3억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48조, 제50조)
- 국계법 제4조_기재부 고시

시행령 제14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입찰공고
(공고시기)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긴급을 요하는 경우 5일전)

시행령 제35조-  10억 미만 : 7일    -  10억 ~  50억 : 15일
- 50억 ~ 262억: 30일  - 고시금액(262억) 이상: 40일
- PQ대상공사 :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

-

경쟁입찰
대    상

지역제한 종합공사 100억(전문 7억, 개별법 5억)미만
일반 3.5억 미만(안행부 고시)
건설기술 2.3억(기재부 고시)

(안전진단.점검 1.5억)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

지역의무
공동도급 고시금액(262억) 미만

-
※건설기술관리법 적용

시행령 제88조
(안행부 고시)

국제입찰 262억 이상 3.5억 이상 법 제5조
(안행부 고시)

수의계약
대    상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해복구 등의 경우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14가지)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운영요령소액수의

(2인이상 전자) 2억(전문 1억, 개별법 8천만)이하 5천만 이하

소액수의
(1인 견적)

- 2천만원 이하
- 하자구분 곤란 등, 천재지변 등

- 재공고입찰에 부친경우로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

계약심의 대상 70억 이상 20억 이상 법 제32조
시행령 제108조

계약심사 대상 도 본청 종합,전문 3억 이상(시군 5억원, 전문 3억원) 1억 이상(물품 2천만) 계약심사 규칙
일상감사 대상 도 본청 종합,전문 3억 이상 2억 이상(물품 2천만) 일상감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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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규모 공 사 기 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 율
○도급자관급 미포함 :

(재+직노)×율
○도급자관급 포함 : a,b중
작은 금액적용
a. (재+직노+도급자관급)×율
b. (재+직노)×율×1.2

(재+노) × 율 (재+노+경) × 율
(노+경+일)

× 율
토목 조경 (노) × 율 (직노) × 율

(재+직노+산경)

× 율
(재+직노+산경) × 율 토목 조경 토목, 조경 전문공사

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0.9 10.5
[산재보험료]

: 3.8

[고용보험료]

ㅇ1등급: 1.39
ㅇ2등급: 1.17
ㅇ3등급: 0.97
ㅇ4등급: 0.92
ㅇ5등급: 0.89
ㅇ6등급: 0.88
ㅇ7등급이하: 0.87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3.12.26.공고)

[건강보험료]

: 1.70

[연금보험료]

: 2.49

[종합건설업]

·토목(토건) : 0.41

·조경 : 0.13

5억 미만 ○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 0.5 : 지하철 ○ 1.5 : 철도
○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 1.8 : 항만(오탁,준설토,

방지막설치하는경우, 간척, 준설,)

○ 0.8 : 항만(방지막설치하지않은경우,간척,준설)
○ 1.1 : 댐
○ 0.6 : 택지개발

○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 0.3 : 주택(신축)
○ 0.5 : 주택외 건축

○ 0.3 : 조경
○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6.2 6.2

50억 미만

: 6.0

50~300억

미만

: 5.5

300~1000억

미만

: 4.8

1000억

이상

: 4.3

5억 미만

: 6.0

5~30억

미만

: 5.5

30~100억

미만

: 4.8

100억

이상

: 4.3

50억 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1000억

미만

: 10.0

1000억

이상

: 9.0

7∼12개월 (365일) 10.3 9.9 ○ 일반건설 - 갑:2.93 을:3.09
○ 특수 및 기타 : 1.85
○ 철도 또는궤도 : 2.45
○ 중건설 : 3.43

6.3 6.2

13∼36개월 (1095일) 9.7 9.3 6.3 6.3

37개월이상 (1096일) 10.4 10.0 6.4 6.3

50억-3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0.0 9.6 6.3 6.3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문건설업 ] 5억 - 50억 미만7∼12개월 (365일) 9.4 9.0 6.4 6.3

○ 일반건설
- 갑 : 1.86+5,349천원
- 을 : 1.99+5,499천원

○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 철도또는궤도: 1.57+4,411천원
○ 중건설 : 2.35+5,400천원

13∼36개월 (1095일) 8.8 8.4 · 0.56 : 준설,토공사 6.4 6.4
(건강보험료×율)37개월이상 (1096일) 9.5 9.1 6.5 6.4· 0.49 : 시설물유지관리,

상하수도설비,

포장공사300억-10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9.5 9.1 6.3 6.2
6.55

6.3 6.37∼12개월 (365일) 8.9 8.5

퇴직공제

부 금 비

· 0.39 : 비계·구조물해제,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6.4 6.313∼36개월 (1095일) 8.4 8.0

37개월이상 (1096일) 9.1 8.7 50억 이상 6.5 6.4

1000억이상

6개월이하 (183일) 9.6 9.2 ○ 일반건설 - 갑:1.97 을:2.10
○ 특수 및 기타 : 1.27
○ 철도 또는궤도 : 1.66
○ 중건설 : 2.44

6.3 6.2
(직노)×율 · 0.28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7∼12개월 (365일) 9.0 8.6 6.3 6.3

13∼36개월 (1095일) 8.5 8.1 6.4 6.3
2.3 · 0.11 : 그외37개월이상 (1096일) 9.2 8.8 6.5 6.4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0.016%+5.9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

(재+직노+산출경비)×율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턴키․대안공사 : 0.084%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3-808호, 2013.12.20)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2012.6.26) 고시 요율 적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3-331호(2013.6.18)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 제2013-47호(2013.10.14) 참조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등)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5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
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500억이상, 2등급 : 1500억～850억이상
3등급 : 850억～500억이상, 4등급 : 500억～360억이상
5등급 : 360억∼200억이상 , 6등급 : 200억∼130억이상
7등급 : 130억∼87억이상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 (85% )미만인 경우:87.75% (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3-738호)․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별 지7)   2014년 토목·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